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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濟州船舶登錄特區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제주형 便宜置籍船制度의 擴大導入方案을 중심으로-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국제해운을

주도하는 치적제도(置籍制度)로 자리잡고 있다.실제로 전 세계 선대 8억 9,000만

톤 중에서 조세 및 선원고용이 유리한 편의치적 및 제2치적 선대가 4억 400만톤

으로 그 점유율이 45%에 이른다.더욱이 선박보유 상위 10개국의 편의치적 비율

은 70%에 육박함으로써 현대해운에서 편의치적제도가 갖는 위력을 실감하게 한

다.

즉,오늘날 선진 해운국을 비롯한 대다수 해운국가는 자국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일본,스웨덴 등 자

국내 선원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과중하거나 조세비용이 큰 국가의 편의치적 비율

이 70～90%로 높은 까닭도 바로 이러한 국제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한편

서유럽 전통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해운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편의치적제

도 활용 방지대책을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노르웨이,영국,프랑스,네덜란드,

독일,덴마크 등 대다수 EU국가들도 역외등록(offshoreregistry)또는 국제선박등

록(internationalshipregistry)제도라고 부르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치적

국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적선 보유비율이 7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제주선박

등록제도 도입으로 30%대로 떨어졌으나 도입이전에는 편의치적제도의 활용이

보편화된 나라이다.그러나 우리나라 편의치적선은 대부분 금융 편의상 외국에

치적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이며 언급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치적된 편의치적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이처럼 순수 편의치적선 활용이 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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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은 이 제도의 활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금융 편의상

이용되고 있는 BBC/HP선박은 편의치적선이라고 해도 국적선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국적선과 하등 차이가 없다.따라서 날로 치열해 가는 해운

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 되었으

나 아직까지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나 역외등록제도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즉,제한된 법규제로 인한 국제선박등록제도가 미미 하다는 평가이다.사실상

이러한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이 된 것만 하더라도 기회는 주어진 것이

라 생각한다.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주등록특구에 선박등록 업무가 소기의 성과

를 올리고 있다.하지만 점차적으로 법제도개선을 통하여 노르웨이선박등록제도

와 같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의 선박도 등록이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로써 자리 매김하는 바람이다.

역외금융제도와 융합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도 제주형편의치적선제도로의 도입에

큰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제2선적제도 및 편의치적선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국제금융(역외금융)을 빼 놓고서는 그 어느나라도 등록제

도를 활성화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국제해운 경영기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편의치적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주형편의치적제도로 도입을 확대 법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제2선적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하고 있는 각 나라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에 따른 제주선박등록특구의 발전된 편

의치적선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확대도입을 강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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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1)에 제주도의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면세혜

택을 부여하는 제주선박 등록 특구제도 도입 조항 신설(법안 제47조).제주선박등

록특구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2선적제도를 국내 수용함과 아울러 우리해

운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외항해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제도도입이 확정되었다. 제주선박특구등록제도는 세

계적으로 보편화된 선박의 역외등록 추세를 국내 수용하여 한국해운의 해외이적

방지 및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도입 되었으며 내국인 소유선박의 등록이 허용

된 제주도내 개항으로서 선박등록특구내 등록선박 및 등록이 예정된 선박(BBC

HP)2)에 대해 세금면제 등 각종 특혜가 부여되는 지역이다.

등록 대상 선박은 대한민국선박으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특별법에 규정되고

있는 등록특구는 다만 「국제선박특별법」에 의하여 국내 개항에 등록될 수 있

는 선박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선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

선 외에 외국인소유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

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치적선제도’3)와는 그 목적이

나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진다.(김부찬.200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에도 국제선박등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이 부

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특구 제도를 통하여 登錄船腹量을 획기적으로

1)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4.4.1시행)제47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등)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②「국제선박등록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세,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할 수 있다.

2)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BareBoatCharterwithHirepurchase):일반용선과 달리 선장이나 선

원등의 필요인원,선구,기타 선박용품 등 항해에 지장이 없는 조건을 제외한 선박만을 용선하는 것을 말

한다.국취부나용선은 연불(延拂)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박 확보 방법의 하

나이다.그러나 용선기간 동안 선박은 금융 제공자가 설립한 PaperCompany를 통해 편의치적국에 등록되

며 법률상 소유권은 금융 제공자가 갖는다.선박대금은 용선료의 형태로 지불되며 지불된 금액만큼 용선

자의 소유권이 주장되지만 완납후에야 소유권이 용선자에 이전된다.

3) 'flagofconvenience'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便宜國旗’가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운관련 교과서

와 정부기관에서 ‘便宜置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flagofconvenience'를 편의치적

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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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편의치적선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선박등록특구제

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 OECD국가의 일원으로서 일반적인 편의치적선제도를

탈피하여 외국의 제2선적제도,편의치적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제주형편의치적선

제도을 도입하려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1.연구배경 및 목적

1)연구배경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국제해운을

주도하는 치적제도(置籍制度)로 자리잡고 있다.실제로 전 세계 선대 8억 9,000만

톤 중에서 조세 및 선원고용이 유리한 편의치적 및 제2치적 선대가 4억 400만톤

으로 그 점유율이 45%에 이른다.더욱이 선박보유 상위 10개국의 편의치적 비율

은 70%에 육박함으로써 현대해운에서 편의치적제도가 갖는 위력을 실감하게 한

다.즉 오늘날 선진 해운국을 비롯한 대다수 해운국가는 자국선대의 국제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일본,스웨덴 등 자국내 선원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과중하거나 조세비용

이 큰 국가의 편의치적 비율이 70～90%로 높은 까닭도 바로 이러한 국제경쟁력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한편 서유럽 전통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해운관련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 활용 방지대책을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예를

들면 한 때 편의치적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그리스는 자국선대의 편의치적

으로 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에 대한 국가불간섭주의를 채택한 바 있다.이러

한 불간섭주의에 따라 그리스 선주는 외국인 선원고용이 자유스럽고 편의치적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해운세제를 개선하였다.노르웨이,영국,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 등 대다수 EU국가들도 역외등록(offshoreregistry)4) 또는 국제선박등록

4)자국(自國)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노사관계(勞使關係)의 설정에서는,본국의 그것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땅에 치적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영국의 만섬(Isle.ofMan)이나 프랑스의 켈구엘렌

(Kerguelen)등이 그러한 곳들이다.이러한 치적은 제도상으로야 어떠하든,다른 나라의 선박이 아닌 영국

선(英國船)이나 프랑스 선박의 이적(移籍)만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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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shipregistry)제도라고 부르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치적

국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외국적선 보유비율이 70%

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제주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30%대로 떨어졌으나

도입이전에는 편의치적제도의 활용이 보편화된 나라이다.(강종희 외 .2001)

그러나 우리나라 편의치적선은 대부분 금융 편의상 외국에 치적한 국적취득조

건부나용선(BBC/HP)이며 언급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치적된 편의치적선

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이처럼 순수 편의치적선 활용이 저조한 까닭은 이 제도의

활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금융 편의상 이용되고 있는

BBC/HP선박은 편의치적선이라고 해도 국적선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으로써 국적선과 하등 차이가 없다.이에 따라 BBC/HP선박은 순수 편의치적선

이나 외국의 제2치적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트를 부담하고 있다(표Ⅰ-1

참조).

<표 Ⅰ-1> 선박취득 1년 후 코스트부담 비교

구   분 조세부담액 선원비부담액 계 비 고

한  국 18.7만달러 85.3만달러 102.2만달러 한국선원

리베리아 1.2만달러 54.2만달러 54.4만달러 필리핀선원

NIS 1.8만달러 54.2만달러 56.0만달러 필리핀선원

 자 료 : 김영무(2001).편의치적제도와 해운산업.해양한국.

결국 이러한 국적선의 과중한 비용구조 때문에 일부 우리 선박이 해외로 이적하

고 있으며 몇몇 국적선사는 선박확보 방법의 하나로 편의치적을 활용하기도 한

다.이에 대해 관세청이 편의치적선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확보 및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강종희 외.2001)

즉 관세청은 BBC/HP선박이 아닌 국적선사의 편의치적선은 관세법 제18조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을 수입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는 것이다.따라서 우

리 국적선사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선박확보와 영업활동을

편의치적 (便宜置籍)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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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기 위해서는 편의치적제도의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라 할 수 있다.편의치적을 합법화할 경우 문제점이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다.우선 국가의 국익에서 보면 국민계정에서 빠질 수 있으므

로 정부로써 편의치적을 용인하기란 쉽지 않은 정책이다.또한 편의치적선은 외

국적선이므로 국가 비상시 활용이 배제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공개적으

로 합법화로 나설 수 가 없는 형편이다.

국민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의 제2선적제도의 도입전 사례를 보더라도 편의

치적은 자국선원의 감소와 해운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폐단이 있다.이러한 폐

단 때문에 선진 해운국들이 자국선의 해외이적(flagging-out)방지를 위해 제2선

적제도를 적극 도입한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편의치적 활용은 선박확보 차

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왔다.현재 도입하고 있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외국의 제2선적제도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외금융과 융합한 제주형편의치적선제도의 도입의 시점이

라 생각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2)연구목적

이상 연구배경에 따라 이번 연구는 해운기업의 경영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편의치적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주형편의치적제도로 도입을 확대 법적

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주요 연구내용은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해운국 특히,노르

웨이,싱가포르,홍콩 등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특성과 주요내용 및 실태를 비교분

석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의 문헌조사 및 국제회의의 자료,해운단체 등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료 등으로 검토․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 서론에

서는 연구목적과 배경,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에서는 선박의 전통적인 선박국적

제도,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2선적제도,편의치적선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며 제3장에서는 제주선박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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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며 이미 시행중인 외국의 제2선박제도인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비교분석

즉,등기․등록요건,조세제도,준거법과 안전관리 외국인선원 고용범위와 선원근

로계약 등의 주요 요인별 내용과 제주선박등록제도와의 비교고찰 제4장 제주선

박등록제의 편의치적선 도입활용방안에 대하여 분야별 정리 제5장 본연구의 결

론을 요약하였다.

Ⅱ.국제선박등록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국제법상 선박의 국적이 가지는 의미

선박의 국적(nationalityofaship또는 ship'snationality)5)이란 그 선박이 어

느 나라에 귀속되는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며 선박의 국적은 선박과

국가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선박이 국적을 갖는 것은 그 고유의 개성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인격자의 유사성의 증표이기도 하다.6)선박은 국제법상 반

드시 일국의 국적을 가져야 하고,이중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공해상

에서 그 소속국의 배타적 관할권(exclusivejurisdiction)에 종속된다.

선박의 국적은 행정법 및 국제공법․국제사법 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공해상에서는 그 선박이 치적되어 있는 본국법이 적용되고 국적이 포획 또는

해적의 취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각국의 법은 대개 자국선과 외국선을 차별

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른 한편으로는 국적이 경우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

정하고 해상법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7)선박의 국적은 국제법상으로,특히

해양에서의 선박에 대한 국가관할권,다시 말하면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국가관

할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왔다.국가의 영역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공해의

5)선박국적이라는 용어는 1826년 초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이는 외교왕복문서,법률적인 의견,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나포규칙,법전 편찬과 국제재판상의 용어를 포함한 사법상의 전문용어로서 사용되었다.

O'Connell,D.P.(1984),TheInternationalLawofSea,Vol.3(Oxford:Clarendon),p.751

6)서돈간(1986),상법강의(하).(서울:법문사),p475.

7)손주찬(1978),상법(하)(서울:박영사),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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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를 위하여 국가관할권의 배분의 기준으로서 선박의 국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공해는 항행,어업 등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어

떠한 국가도 공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국가의 주권 하에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박찬재.2001)

이 공해의 자유는 모든 국가 상호간의 명백한 이익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다

시 말하면 교통의 자유로부터 모든 국가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일반이익에 적합하

다고 본 것이다.이 공해자유를 기반으로 모든 주권국가는 공해상에 자국의 국기

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에 대한 향유주체는 선박,혹은 선박소유자가 아니라,국가이며,항행의 자유에

대한 외국에 의한 침해는,선박의 기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일반이익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이와 같이 공

해는 자유이며 공해상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원칙으로 간섭하여서는 안 되도록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공해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의 개념을 방치할 경우 남용될 위험성

도 없는 것이 아니다.공해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아니할 경우,

공해상의 질서에 법적 혼란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그래서 국제사회

는 장시간에 걸쳐서,공해가 법적인 진공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국주

의라는 초보적인 규칙을 발전시켜 왔다.그래서 선박은 각 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공해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국가의 법질서에 복종하도록 하여,공해

의 질서는 그 국가의 법질서를 통하여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법질

서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선박은 선박이 게양한 국가의 법질서에 복종하도록 되

어 있는 것이다.공해자유의 기본적인 속성은 선박은 하나의 국가의 국기를 게양

하여야 하며,그 국가의 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선박과 기국과의 연계는 공해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의 영해나 기타

해역에서도 존재하며,그 경우 선박은 연안국의 주권과 관할권에 속함과 동시에

선박의 국적을 통하여 기국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다.선박의 국적은 해양의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선박과 그 소속국을 연계시키며 선박과 그 소속국의 법질서를

연계시킨다.이 경우 어느 범위 안에서 연안국법령이 적용되며,어느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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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국의 법령이 적용 될 것인가는 명백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양법조약을

비롯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경우 및 그 항로로 인하여 연안국의 법익이 침해되

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법령이 미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기국의 법령이 적용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해양에서의 선박의 법적 지위는 현재 일반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 관할권의 근거로서 가장 보편적인 학설은 선박을 그

기국의 영토로 의제(擬制)되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다.

이 선박영토설(船舶領土說)은 해양에 있는 선박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면서 기

국의 관할권의 근거로서 선박을 그 선박이 게양한 국기의 소속국가의 영토의 일

부로 보거나 또는 영토의 “계속된 연장”으로 본다.다시 말하면 선박을 “떠다니

는 영토”로 생각하여 선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국가의 영토에서 이루어진 것

과 같이 보는 견해이다.선박영토설은 18세기 중반에 해상포획법과 관련되어 처

음으로 제창된 이래 지금까지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학자에 따라서는 선박영

토설을 부정하는 견해도 많다.그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선박에 대한 기

국의 관할권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영역주권(territorialjurisdiction)

을 인정할 만큼 강한 것인가 하는 견해이다.이에 대비하여 선박은 기국의 속인

적 관할권(personaljurisdiction)에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어느 견해에 의

하든 지금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 관할

권의 성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성규․최재수.2004)

선박국적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정착하기까지는 국제공법 상 확립된

공해의 자유(freedom ofhighseas)8)에 대한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일반적으

로 공해의 자유는 어느 국가에 소속된 선박이 특정의 내수나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남용이나 무법상태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므로 공

해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제법상 몇 가지 원칙이 확립되어 왔는데 그것은 공해

에 있는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선적국가에 있고 공해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8)공해는 어떠한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으며,어떠한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공해

자유의 결과로 공해사용의 자유도 있다.이는 어떤 국가든지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가 잇따라 200해리의 어업전관수역 또는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어 이를 공해자유의 원

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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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국적이 없는 선박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합법적인 교역에 종사할 수 없다.9)선박국적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368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의 포도주에 대한 영국선의 우선 적취권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그 후 이와 유사한 법령 및 항해조례가

발표되었으며,이 중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1651년 영국의 크롬웰에 의해 공포

된 항해조례(NavigationAct)10)그러나 이 항해조례는 영국의 국제무역에 종사

하려는 선박이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으로서 영국국적 선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그 후 1660년 영국의 찰스 2세는 새로운 항해조례를 통해 영국무

역에 종사할 선박의 요건으로 선박이 영국에서 건조될 것과 선장과 선원의 3/4

이상이 영국민일 것으로 구체화 시켰다.결국 위의 두 조례가 선례가 되어 국적

부여 조건으로서 선박의 소유권(property),승무원(seaman)및 국내건조(origin)

의 3가지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선박의 항해시간이 장기화되고 국제

해상 운송이 일반화됨에 따라 선박의 등록요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1958년 공해협약(GenevaConventionontheHighSeas)11)에

“기국과 선박간에는 진정한 연계(genuinelink)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최초로

확립되었으며,1982년 해양법협약(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 of

thesea)에도 이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었다.그러나 이 협약은 그 구체적인 조건

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국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선박의 국적 부여요건에 차이가 나타나 국제적 혼란이 계속되

자 1986년에 “기국과 선박간의 진정한 연계”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

로 선박등록조건의 통일을 위한 ‘선박등록조건협약’12)이 채택되었다.

9)Ready,N.P.(1998),ShipRegistration(London:LLP),P.1.

10)이태우(1986),“1660년의 항해조례와 그것이 영국해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해양연구소 부설 해

운연구소 논문집 제5집,pp.148-152.

11)1958년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협약.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해양법 초안의 일부를 기초로

한 전문 37조로 되어 있다.공해의 자유,공해에 있어서 선박의 지위,항행(航行)의 안전,해상경찰권,공해

의 오염,해저전선 및 파이프라인 등 공해의 일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 협약은 전문에서,그 모든 규

정이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에 관한 일반적 선언임을 강조하였다.

12)유엔무역개발호의(UnitedNationsConferenceonTradeandDevelopment:UNCTAD)에서는 ‘기국과 선박

간의 진정한 연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등록조건을 통일하고자 1974년부터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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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협약에도 선박치적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였다.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국내법으로 선박의 등록 및 국적부여 요건을 설정하

고 있으며,이러한 결과 선박의 국적에 관하여 아직까지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한편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성립되어 온 선적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편의치적제도의 국제적인 확산으로 크게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이러

한 편의치적선대의 증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선

적제도인 제2선적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3)(박찬재.2001)

전통적인 선박 국적취득에 관한 입법주의는 자국민 소유,자국민 승무,자국민

건조 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들 요소들을 여러 가

지로 조합하여 선적부여 원칙으로 삼아 왔다.그러나 오늘날 자국민 건조주의을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주로 선박의 소유권 규정을 주요 원칙으로 하여 자

국민 승무조건을 일부 규정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전통적 선박치적제도의 선적

부여 조건별로 국가군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14)

첫째,선박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 속하고,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

-중국,러시아,이디오피아,이라크,멕시코

둘째,선박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 속할 것

-일본,스페인,칠레,예멘,가나,포르투칼

셋째,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고,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

-모로코,인도,필리핀,세네갈,프랑스,가봉,폴란드,이탈리아

넷째,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고,일정 순위의 선원이 자국민일 것

-그리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독일,미국,영국,브라질,이집트

다섯째,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할 것

-한국,오스트리아,스위스,터어키,대만,뉴질랜드,남아공,사우디아라비아

년 2월 제4차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협약(UnitedNationsConventionsforRegistrationofships,Fourth

part)에서 선박의 등록조건에 관한 유엔협약(UnitedNationsConventionsonConditionforRegistrationof

ships)을 채택하게 되었다.

13)Ready,N.P.(1998),op.cit,p.35

14)박경현(1987),‘선박의 국적제도에 관한 연구:유엔선박등록조건협약의 성립과 우리나라 선박국적 요건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9집,p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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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선박이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선박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

-파나마,라이베리아,키프러스,바하마,온두라스,버뮤다

이러한 나라의 법제는 선박이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한 선박소유

자의 희망에 따라 자국에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국적을 가진 선박을

일컬어 편의치적선 개방등록선이라 한다.이상과 같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요건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각국이 처하고 있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정이라 함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서 해운기업의 수준,조선능력,무

역규모,인구와 고용수준,산업구조,경제정책방향 등 경제적인 사정은 물론 국방

태세와 같은 경제외적인 것도 포함한다.일반론으로 보면 자국 내에 자본이 풍부

한 나라는 선박소유권 요건을 될 수록 엄격히 규제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선

박의 소유를 막고,자본이 취약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자국의 선대를 증가

시키기 위해 자국민에 의한 전부소유에서 부분소유로 하되 자국민승선 요건을

병행하는 등 선박소유권 요건을 관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15)

그러나 이와 같은 선적부여 조건도 최근에 제2선적제도를 비롯한 개방선적제

도의 도입으로 전통적 선박 국적취득조건에 관한 입법주의에 많은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16)1960년 ‘정부간해사협의기구17)해운안전위원회의 구성’(Constitution

oftheMaritimeSafetyCommitteeofIMCO)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

판소(ICJ)는 IMCO협약 제28조 (a)가 ‘해운안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14개국

가운데 최소한 8개국의 ‘최대선박보유국들’(thelargestship-owingnations)이 포

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권고적 의

견’(advisoryopinion)을 부여해 주도록 요청 받았으며 이 때 ‘진정한 연결’에 입

각한 국적부여의 타당성 여하에 관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때 ‘국제사법재판소’는 ‘최대선박보유국’은 선박과 기국과의 관계가 ‘진정한’가

15)해운산업연구원ㆍ한국전략문제연구소(1997),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상선대의 유지ㆍ확보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상선대의 해외이적 방지대책을 중심으로,p.206.

16)김부찬(2003),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국제법학회논집 제47권 제3호(통권 제94호)p.25-26.

17)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선박의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

일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엔전문기구.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로 불려왔으나 82년 5월부터 국제해사기

구로 개칭되었다.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해운의 안전,항행의 능률화와 각종 제한의 철폐에 있으며 해운 문

제의 심의,정보교환,조약의 작성이나 권고를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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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상관없이 다만 ‘최대등록선박톤수’(thelargestregisteredtonnage)를 보유하

고 있는 국가로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는 곧 ‘최대선박

보유국’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편의치적’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그 후 등록조건협약이 체결되고 UNCTAD는 이러한 ‘진정한 연결

관계’을 입증하는 요소로서 첫째,당해 상선이 기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둘째,

선박 매매를 포함한 해운산업의 국제수지가 기국의 국제수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셋째,기국민 선원의 고용 여부, 넷째,당해 국민이 선박의 ‘수익적 소유자’

(benificialowner)인지 여부 등을 들고 있다.이로써 ‘편의치적’이 배제되고 ‘진정

연결’관계가 다시 강조되어지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등록조건협약은 선박의 등록국 즉 선적국이 각종 국제안전규정을 시행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해사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으로 선박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회사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선적국이 ‘회사

설립지’이거나 ‘영업중심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의 소유권 및 선원배승(manningsystem)에 대하여 자국 또는 자국민의 참여 수

준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국내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그 구

체적인 수준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그리고 선적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하면

서도 관리인을 통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존재까지도 인정하고 있어서,‘편의치적’을 배제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많이 퇴색되고 말았다.

결국 등록조건협약은 선박과 기국간의 진정한 연결을 규정하고 관련성의 요소

로서 소유와 관리의 여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는 있으나,진정한 연

결에 관하여 소유권 요건과 선원 요건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

용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재량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

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써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선박의 국적에 관

한 엄격한 통일적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역외등록’이나 ‘국제선박등록제도’등 ‘제2선적제도’가 합법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김부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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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박국적에 관한 국내적 입법주의

1)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18)

선박은 국제법상 반드시 특정한 하나의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19)이중국

적을 가질수 없다.어떤 조건을 갖춘 경우에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선박의 국적에 관한 각 국가의 국내법 규정은 각각 다르다.20)

과거에는 선박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을 선박의 건조지(建造地 origin),선박

의 소유권(所有權 property)및 선박의 선원(船員 seaman)의 세가지 요건을 기본

으로 하였으나,근대에 들어와서는 자국건조(自國建造)를 주장하는 국가는 거의

없게 되었으며 주로 선박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자국민인 선원

을 추가한다.세계의 해운국가들로 이루어진 해사공동체는 선박등록에 관한 입장

으로 볼 때 2개의 상반된 그룹으로 나뉜다.한 그룹은 선박등록의 조건을 엄격히

하는 입장을 취한다.즉,자국내에서 건조되고 자국민인 선장과 선원이 배승되고

소유권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실제로는 자국민의 소유인 경우에만 선박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국가들(중국,러시아,에티오피아,이라크,멕시코 등)이러한 국가를

엄격주의국가(嚴格主義國家)라고 한다.

한편 다른 그룹의 국가들은 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는

관대한 법을 제정하여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에 대하여도 선박

의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파나마,라이베리아,온두라스,레바논,바하마,버뮤다 등)

이러한 국가를 완화주의국가(緩和主義國家)또는 편의치적국가(便宜置籍國家)라

고 하며 양자를 절충한 절충주의국가(折衷主義國家)도 있다.21)절충주의국가는

소유권에 있어서는 다수가 자국민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선원이나 선장

에 관해서는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18)주동금.1988.국제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0-36.

19)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 제7조 및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93조에는 국제기구의 선박은 제외.

20)UN은 1955년 LawsConcerningtheNationalityofships을 간행하여 전세계 65개국의 선박국적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기술한 바 있다.

21)해운산업연구원.1986.12.‘유엔선박등록조건협약의 연구에 관한 보고서’.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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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격주의 국가

엄격주의국가는 자국선박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로서 대체로 다음

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2)

① 선박소유권 전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동시에 승조원의 전부가 자국민인 경우

에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 :중국,러시아,이디오피아,이라크,멕시코 등 사회주

의나 국수주의(國粹主義)가 강한 국가 들이다.

② 선박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승조원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거나 일정비율의 승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하는 국가:칠레,

가이아나,아이티,일본,포르투칼,스페인,예멘 등이 여기에 속한다.이중 일본

은 승조원 요건에서 자국민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포르투칼은 일정수의

자국민 배승을 규정하고 있다.③ 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국민에 속하고 아울

러 승조원의 전부가 자국국민일 것을 요하는 국가 :모로코,인도,필리핀,세네

갈,튀니지,말레이시아,프랑스,가봉,폴란드,토고,이탈리아 등이다.

(2)완화주의국가 또는 편의치적국가

엄격주의국가와는 반대로 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국의 등록

을 허가하고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들을 완화주의(TheSchoolofthe

RelaxedLaw)또는 편의치적국가(FlagofConvenience)라고 칭한다.이들 국가

는 등록에 따르는 저렴한 세금을 부과하며 외국인 소유의 선박일지라도 자국민

이 소유한 선박과 동등하게 취급한다.편의치적을 부여하는 국가들로는 파나마,

라이베리아,사이프러스,온두라스,바하마,버뮤다 등 이다.(주동금.1988)

(3)상쇄주의국가

상쇄주의(theBalanceedSchool)국가들은 국가와 선박간의 “진정한 연계”를 확

립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요건에 중점을 둔다.또한 선원의 요건과도 관련을 두고

있으나 엄격주의국가에 비하여 그 정도가 비교적 완화된 국가들로서 2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23)① 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아울러 승조원

22)UN선박등록협약.p18-27

23)UN선박등록조건협약,p23-24



- 14 -

의 일정비율이 자국민인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하는 국가 핀란드,파푸아뉴기니,

도미니카,태국,덴마크,네덜란드,아르헨티나,브라질,콜럼비아,노르웨이,이란,

그리스,스웨덴,이집트,시리아,미국,영국 등을 들 수 있다.이들 국가들은 일

부 소유권 및 일정수의 승조원 요건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대체적으로 소유권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승조원비율이 낮고 소유권비율이 낮은 국가는 반대로

승조원비율이 높다.또한 승조원 요건에 있어서 해운선진국들은 핵심사관에 대한

자국민 요건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반면 해기사 양성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

국은 일반선원에 한정하여 일정비율의 자국민 배승을 규정하고 있다.

② 승조원 요건에 불문하고 선박소유권의 일부만 자국민에 속하면 자국선박으로

하는 국가:베네주엘라,오스트리아,스위스,아이슬랜드,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뱅글라데쉬,터어키,대만,몰타,뉴질랜드,남아공화국 등 주로 자본과 선원인력

이 부족한 국가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주동금.1988)

2)선박소유주가 법인인 경우24)

선박의 소유권 및 승조원 요건이 단순히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선박

의 국적을 결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개인의 국적에 관하여

는 각 국가가 국내법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국적법(법

률 제16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오늘날의 대다수의 선박은 법인은

회사의 소유이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인을 자연법인으로 인정하며,어떤 법인 소

유의 선박에 대해서 자국의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즉 법인은 자연인에 대해 사용되는 의미에 있어서의 국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소속국가와의 개인적인 충성관계도 없다.그러나 법인의 국적결정기준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통일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기

준은 설립지이며 그밖에 본점소유지 또는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즉

소유자,주주 또는 이사의 국적 등을 들 수 있다.

본점소재지주의는 유럽대륙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이에 반하여 영국에서

는 설립지주의를 따르고 있다.그리고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지지는

않고 있으나 경영지배자주의도 있다.이것을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4) 주동금.1988.국제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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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또한 소재 혹은 본점의 소재지를 자국의 영

역내에 둔 법인을 자국법인으로 보는 입법주의 :영국25)과 벨기에가 이에 속한

다.② 자국의 영역안에 주소를 두고 또한 임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자국민인 경

우에 자국법인으로 보는 입법주의 :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및 일본 등

이 이에 속한다.26)③ 법인이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또한 출자자의 일정한 비율

이 자국민인 경우 이를 자국법인으로 보는 입법주의 :노르웨이,스페인등이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7)④ 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임원의 일

정비율이 자국국민으로 구성되고 또 출자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자국민인 경우에

자국법인으로 보는 입법주의 :대한민국,미국,폴란드 등이 있다.

3)선박의 국적에 대한 국내법상의 제도

⑴ 선박의 국적28)

선박의 국적취득과 관하여 우리나라의 「선박법」은 통상 선박의 등록을 국

적 취득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선박소유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그 선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박법」제2조는 ①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② 대한

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③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으로

서 출자의 과반수와 이사회의 의결권의 3/5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고 그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그리고 ④ 대한민국에 주된

25)영국은 1894년 MerchantShippingAct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즉,영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영업지를 그러한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두고 있을 때 그러한 법인은 영국선

을 소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6)독일 :독일 국기를 게양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참여자의 과반수가 독일인이고 또한 투표권의 과반수를

독일인이 가지며 영업지가 독일에 있는 법인 및 이사회의 과반수가 독일인이고 주영업지가 독일 소재법인

프랑스 :프랑스 영토내에 설립되고 경영진이 프랑스 국적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 소유하는 선박에 한해

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일 본 :법인의 경우 이사 전원이 일본 국적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본선을 소유할 수 있다.

27)노르웨이:①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조합(합명회사,partership)또는 기타 회사로서 참여 노르웨이인이

3/5이사인 법인②노루웨이 시민권자가 3/5이상의 자본을 가진 회사③무한책임회사의 경우 본사 및 이사회

가 노르웨이에 소재하고 이사회 의장을 포함,이사회의 과반수가 노르웨이에 2년이상 거주한 노르웨이인

이며,또한 회사자본의 3/5이상을 노르웨이인이 소유하고 투표권의 3/5을 노르웨이인이 행사 하는 회사

28)김부찬(2002),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국제법학회논집 제47권 제3호(통권 제94호)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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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둔 ③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

이 소유하는 선박 등을 대한민국 선박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의 국적에 따라 선박의 국적이 결정되도록 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

고 있다.한편,「선박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등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선박소유자의 유효한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

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나아가서 ‘선박국적증서’를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할 수 없게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벌칙

을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국적선박에 대한 등록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

한 것일 뿐 선박의 등록이 국적취득의 요건임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다.특정 선

박이 한국국적 선박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효과가 있다.

첫째,한국국적 선박은 한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국제법상 선

박은 공해상에서 반드시 특정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국기

를 게양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국가의 권한 있는 선박이라도 그 국적을 확인하

기 위한 ‘국기심사권’(rightofapproach)과 ‘임검권’(rightofvisit)을 행사할 수

있고 국기의 도용이나 무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나포할 수도 있으므로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선박은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국기를 반드시 게양할 것이 요구

된다.둘째,국제법상 공해상에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된다.따라서 선박이 특정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으면 해적행위,불법방송,노예매매,마약밀매 등 국제

범죄적 성격을 가진 일정한 행위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에 대하여

기국이 배타적인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공해상에서 한

국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한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게 된다.셋째,한국국적 선

박이 「선박법」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한국 국기를 게양하면 국내법은 ‘기국

법’(law ofship'sflag)으로서 일정한 해상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

거법(applicablelaw)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넷째,한국국적 선박이 아니면 국내의

‘불개항’에 기항하거나,국내 연안항간에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해난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김부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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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제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융통이 용이한 HirePurchaseBBC29)방식을 이용하여

선박을 구입하는 제도이다.HirePurchaseBBC방식은 한마디로 해서 선박의 연

불방식에 의한 구입이다.다시 말하면 당장 선가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융자받아

일시불로 구입할 능력이 없으니까 선박을 운항하여 얻은 수입으로 정기적으로

선박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러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매매

는 비단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HirePurchaseBBC방식을 취할 경우 이것이 할부구매

방식이므로 소유권이 원리금상환액만큼씩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이고 당사자간의 채권관계이기는 하

지만 물권관계인 선박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의 점진적 이전이라는 개념

은 있을 수 없다.연불완료시에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적취득조

건부나용선에서는 이러한 점진적인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국제법은

법 적용의 기준을 그 선박이 게양한 국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선박의 매매당

사자의 국적이 서로 상이하여 매매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와 동시

에 선박의 국적이 이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소유권의 부분적인 이동에 의

한 국적의 부분적인 이동이란 국제법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국

적취득조건부나용선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법률의 적용의 이중화에 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연불구매 형태로 선박을 확보하지만,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고,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항하는 선박이며,해

운법,선원법,선박안전법등이 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국적취

득조건부나용선은 용선기간 동안 편의치적국의 국적선으로 취급됨으로써 현행법

상 태극기를 게양할 수 없는 반면 편의치적국의 법령과 국내 법령을 동시에 적

용 받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일반 편의치적선에 비해서 국내법이 정한 각종 규

정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일종의 편의치적선으로서 ‘국제운

29)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BareBoatCharterwithHirepurchase):일반용선과 달리 선장이나 선

원등의 필요인원,선구,기타 선박용품 등 항해에 지장이 없는 조건을 제외한 선박만을 용선하는 것을 말

한다.국취부나용선은 연불(延拂)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박 확보 방법의 하

나이다.그러나 용선기간 동안 선박은 금융 제공자가 설립한 PaperCompany를 통해 편의치적국에 등록되

며 법률상 소유권은 금융 제공자가 갖는다.선박대금은 용선료의 형태로 지불되며 지불된 금액만큼 용선

자의 소유권이 주장되지만 완납후에야 소유권이 용선자에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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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동자연맹’(InternationalTransport-workersFederation;ITF)30)등의 단체로부

터 ‘청색증명서’31)(BlueCertificate;B/C)의 발급을 강요받는 등 운항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김부찬.2002)

3.제2선적 제도

1)제2선적 제도의 의의32)

1980년대에 들어 세계 해운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럽의 주요 해운

국선사들은 자국의 높은 선원비 등으로 인하여 자국선대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자 그 타개책으로 소속선대의 편의치적을 가속화하였다.그러나 자국선대

의 편의치적화로 이들 국가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해외치적에 의한 자국선 감소로 해운관련산업의 위축과 해운국으로서의 지

위 상실 및 정치,경제,국방상의 문제가 심각해 졌으며,

둘째,막대한 자본의 해외유출에 따른 해운업의 부가가치와 잉여금의 환수불가

등 정부의 재정 정책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셋째,자국상선대의 편의치적화를 계속 방치할 경우,자국의 해운기반이 말살되

어 해기․운항기술의 전수와 선원양성체제가 붕괴되고,아울러 자국민 고용기회

의 근원적 감소와 더불어 해운산업에 대한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예견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에 따라 선진 해운국들은 자국선대의 편의치적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그러한 조치로서 처음 나타난 것이 자국의

자치령이나 속령에 치적하는 선박에 대하여 자국기를 게양하는 제도였다.영국은

버뮤다,케이만 아일랜드,지브롤터 등을 치적지로 이용하였고,네덜란드는 안틸

30)운수관계노조의 국제적인산업별 조직의 하나.국제 여러 기관에 해상을 포함한 운수노동자의 의견과 주장

을 반영시켜 국제조약작성 등에 참여하고 있다.철도,노면(路面)운수,내륙수운(水運),항만,선원,민간항

공,여객업의 각부회에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다.4년에 한번씩 세계대회를 개최한다.이 조직은 편의치적

선에 승선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선원들이 임금수준,고용조건,노동환경,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하여,편의치적선에 대한 하역 반대운동를 전개해 왔다.

31)편의치적선에 대한 ITF의 반대태도는 최근 강화되어 ITF의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선박단위로 청색

증명서(BlueCertificate)를 발급하고 이의 소지를 정기용선계약서에 조건으로 삽입했을 뿐 아니라 이를 소

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하역을 거부하고 있다.

32)박찬재.2001.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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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제도를 이용하였다.이러한 선적제도는 반드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에 한정되어 있었지만,선원고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점에서

개방등록제(openregistry)33)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방등록제도는 1986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유엔선박등

록협약이 기국과 선박간의 “진정한 연계”에 대해 불확실한 요건을 규정하여 기존

의 편의치적제도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쟁력을 상실해 가던

서구 해운국에서 진정한 연계를 갖춘 전통적치적제도와 다른 이른바 제2선적제

도를 자국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한 측면도 있다.현재의 제2선적제도는 서구 전통

해운국가에서 자국선주들이 편의치적선의 낮은 선원비를 바탕으로 한 편의치적

선대의 경쟁력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선적을 편의치적으로 급격히 옮아

가자,자국 해운세력의 쇠퇴에 직면한 서구 전통해운국은 자국의 선원법령과 노

조의 간섭을 받지 않은 자치령 등에 등록제도를 설치하여 여기에 등록된 선박에

게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자율화하고,기존 선원근로법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편의치적선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한 것이 원치적제도에 대한 또 다른

치적제도라는 의미로 제2선적제도라고 통칭되고 있다.

현재 제2선적제도로는 영국의 맨섬등록제도,34)네덜란드의 안틸레스등록제도

등의 역외등록제도와 노르웨이의 NIS제도,덴마크의 DIS제도 등의 국제선박등록

제도35)및 독일의 선박부가등록제도36)로 대별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제2선적제도는 자국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협력을 얻어 선원고용의 융통

성과 세제감면 혜택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편의치적된 선박

을 자국으로 환류(re-flagging)시키고자 설치되었다.이와 같은 선적제도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제2선적제도의 유형별 특징은 이를 실

시하는 국가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기존 선박등록제도나

33)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의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속령(屬領)에 치적하는 것을 개방하는 것을 말하며,역외

치적(offsoreregistry)라고도 한다.첫째는 전통적 해운국의 선박들이 편의치적(便宜置籍)의 이점 을 쫓아

해외에 이적(移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에 준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34)자국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노사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자국선원 노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협약으

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일정지역을 치적지로 지정하고 있다.

35)외국인 실선주도 일정 조건이 구비된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하며 외국인 선주는 선원고용,제세제 및

투자에 대하여 편의치적국과 동등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

36)독일의 독특한 제도로서 자국 선대를 중심으로 해운 및 조선에 대한 국가보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두고 특정선박에 대하여 부가적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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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제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자국으로부터 자치권이 부여된 자치령이나 기존 등록지와는 다른 곳에 새

로운 관할 사무소를 설치함.

둘째,자국기를 게양하면서도 자국의 선원법제의 적용을 배제시키고,외국선원의

고용을 허용하며 각종 세금을 경감함.

셋째,선박안전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자국 등록선과 동일하게 적용되

며,등록선박에 대한 관리체제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음.

제2선적제도는 자국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국선적의 선복량 확보라는 명

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서구 전통해운국의 대응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제2

선적제도의 핵심은 구주 전통해운국 선대의 선원비 국제경쟁력 확보에 의한 자

국 해운세력의 유지에 있었으며 이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제2선적제도와 편

의치적제도를 해운정책,선원관리정책 그리고 선박관리정책면에서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박찬재.2001)

<표 Ⅱ-1> 제2선적제도와 편의치적제도의 비교

구 분 제2선적제도 편의치적제도

해운정책

ㆍ해운경쟁력 회복을 해외치적된 자국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도록 유치

ㆍ자국등록선박의 해외이적 방치

ㆍ각종 세제 혜택 부여 및 선박등록   

  조건 완화

ㆍ소프트(Soft)로서 해운관련 산업전체  

  의 진흥 도모

ㆍ외국선주들에 선박등록개방

ㆍ등록 수수료,톤세,서비스료 등을 

  통한 해운수입을 목적

ㆍ선원비 및 조세부담 경감

ㆍITF로 부터 기준미달선이라는

  비난을 받음

ㆍ하드(Hard)로서 선복량 유지(명목적)

선원관리

정    책

ㆍ선원고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둠

ㆍ자국선원 고용기회 증진

ㆍ자국선복량 확보 및 자국선원 관리  

  도모

ㆍ선원국적에 제한이 없음

ㆍ개발도상국 선원의 취업기회 증대

ㆍ선진해운국 선원의 고용기회 상실

선박관리

정    책

ㆍ등록상선대를 준자국 상선대화 가능

ㆍ전쟁시 자국의 전시물자 수송조치   

  가능

ㆍIMO,ILO의 국제협약 준수로 국제

  규제조건 충족

ㆍ선박의 등록시 본사를 등록지에

  둘 것을 원칙으로 함

ㆍ선박의 실질고유국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와 관련한 선박관리 불가

ㆍ전쟁시 자국전시물자 수송을 위한 

  통제불가

ㆍ기준미달선이 될 소지 많음

ㆍ선박등록시 본사를 등록지에 두지

  않아도 됨

자 료 : 박찬재(2001).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



- 21 -

2)해운환경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37)

① 자국적선 증강효과 ;제2선적제도는 자국해운의 유지 및 육성이 주목적으로

서 자국적선의 증가이 궁극적인 목적이다.거시적(巨視的)으로는 자국선복의 확

보에 의한 자립체제의 확립을 지향하는 자국노력과 정부의 지원체제의 강화에

관련시키고 있으며,각국의 정책내용에 따라 상이(相異)하겠지만 지배선박(支配

船舶)중 자국적선이 최대의 시장점유(市場占有)가 되는 구조로 변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② 선박의 질적향상 ;편의치적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진해운국에서 관리하고 있

는 국제수준까지 선박의 질적향상과 유지측면에서 비난을 받아 왔으나 제2선적

제도는 제2선적국가의 간접적 소유를 통하여 선박의 등록에서부터 운항에 이르

기 까지 품질(品質)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등록수수료,톤세를 목표로 하

는 조건이 편의치적선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선박의 질적 향상방법으로는 국

제조약의 비준이나 등록에 관계되는 제반조건을 엄격 적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

다.

③ 선원․선박 관리시스템의 개선 ;제2선적제도는 편의치적선과 거의 동일한

수단으로 자국적선의 증가와 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국인선원의

배승,외국선원임금에 대해서는 그 소속국의 임금을 적용한다.또한 제2선적제도

의 발전으로 종래와 같은 모든 분야를 포함한 해운경영에서부터 경영합리성으로

이어진 해운경영에 이행하는 인식이 높아져 선박관리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게 되었다.선박관리회사는 선박운항관리,선원관리,용선활동,경리활동에 이르

기까지 해운경영 전반적인 역할을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선박관리회사

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④ 자국선원에 대한 고용기회 증대 ;제2선적제도는 자국적선박의 증강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선원의 배승비율 상향조정이 반드시 자국선원의 감소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나 자국적선의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 외에 정부,선주 및 선원이 일

체가 되어 자국해운의 유지 및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기운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

한 측면으로 포착되고 있다.

⑤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의 확산 ;영국이 1986년 맨섬등록제도를 시작으로

37)김성학.1995.외항해운산업의 경쟁력확보에 관한 연구.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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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와 프랑스가 1987년에 각각 노르웨이(NIS)와 케르쿠엘렌선적제도를 도

입하였으며,그 뒤를 따라 1988년 덴마크가 DIS를 1989년 독일이 GIS제도를 도

입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최초에 영국의 역외등록제도는 타국에 제2선적제도를

야기 시켰고 또 노르웨이의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유사한 새로운 등록제도가 타국

에도 도입되어 자국해운의 재건에 기여하고 있다.

⑥ 오프쇼어센타(역외금융)의 발달 ;제2선적제도는 직접적으로 선박관리의 발

달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오프쇼어센타의 발달도 가능하게 하여 금

융업,보험업 또는 여행업 등 해운이외의 측면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3)해운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변화38)

① 정부로부터의 원조책 필요성 대두 ;선원관리시스템과 그 임금체계의 개혁이

나 기간고용제의 채용 등 일련의 수단이 코스트 절감의 근원이 되고 있으나 실

제는 자국해운의 유지 및 육성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있어야만 제2선적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특히 국제선박등록

제도의 도입국에서는 재정․금융 및 세제의 3개의 측면에서 해운에 대한 원조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자국해운의 유지

및 육성이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독일선주협회

는 GIS선적의 선박은 상대적으로 높은 운항비 때문에 경쟁적으로 운항될 수 없

으며 독일정부가 충분한 보조정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해운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규제의 완화 ;편의치적선과 같은 규제의 완화는

해운서비스의 질적개선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준미달선(基準未達船)39)의 증

가나 사고의 다발화 등 국제해운의 발달에 역효과가 되는 측면이 발생하였으나

제2선적국은 이를 선박의 안전기준 강화로 해결하고 있다.예를 들면,노르웨이

에서는 NIS등록선박의 선복량이 증가한 결과로서 일부의 선박이 안전기준에 미

달된다는 비판이 일자 NIS등록당국은 NIS등록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의 강화조치

38) 김성학.1995.외항해운산업의 경쟁력확보에 관한 연구.p.51-52.

39)기준 미달선(sub-standardvessel) 해사자문기구(IMO)는 선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해상 안전

과 해양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는 판단 아래 1978년 7월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

의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을 포함한 기준 미달선들은 그러한

규정을 이행할만한 능력을 기본 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경제개발협력기구(經濟開發協力機構,

OECD)는 그러한 기준 미달 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portstatecontroll)를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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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구하였다.③ 편의치적선과의 관계 ;제2선적제도는 편의치적선으로의 플래

깅 아웃(Flagging-out)40)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 경우 국제해

운시장에서 대항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편의치적국

가에서 새로운 수단의 강구로 자기방어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편의치적국에

서는 세제나 선원관리면에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 등록료 대폭 인하(引下),대

대적인 유치운동 등의 조치로 제2선적제도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또한 편의치적

선의 구성비는 세계선복량 점유율에서 점점 높아지는 현실이고 보면 편의치적의

새로운 대응수단이 제2선적제도의 정착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④ 선박관리회사의 안전과 관리코스트와의 관계 ;선박관리회사의 필요성이 대

두된 이래 대형해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면 "ExxonValdez"41)

의 좌초 “Haven"의 폭발 또는 윈인불명의 대형 BulkCarrier42)의 행방불명 등이

그 대표적이다.해운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부터 유지됨과 동시에 인명의 상실이

나 환경의 파괴(破壞)등 해운기업내부와는 다른 외부경제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일시적인 고용기회의 감소에 따라 기득권층인 선원노동조합의 강

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우려하

는 바와는 반대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의 기폭제가 되었다.또한 노르웨이나 덴마

크에서는 제2선적제도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되지만 반면에 영

국의 맨섬이나 독일에서는 그 성과가 미미했다.한편 나용선등록제(裸傭船燈登錄

制)는 독일이나 필리핀에서 국제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1986년 국제연합에 있

어 선박의 등록요건에 관한 협약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용인되고 있다.따

라서 국제해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제2선적제도중에 나용선등록제가 포함되

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김성학.1995)

40)선진국의 해운회사간에는 경비절감을 위해 원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을 제경비가 저렴하고 운항규제가 심

하지 않은 나라로 등록을 바꾸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렇듯 자국의 깃발(flag)을 단 선박이 해외

로 유출(out)되는 것을 플래깅 아웃이라 한며 여기에 따르는 자국적 선박의 급격한 감소가 유럽제국 등에

서 문제시되고 있다.

41)1989년 3월 24일 엑손 발데즈호에서 25만 8천 배럴(약 1천백만 갤론)의 원유가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해

역 주변에 유출되었고,원유가 강풍을 타고 알래스카 해안으로 밀려들어 1,900km에 이르는 해안이 온통

끈적 끈적한 기름덩어리로 뒤덮였다.이 사고는 세계에서 53번째로 큰 원유 유출 사건.

42)벌크화물(bulkcargo)을 주로 운송하는 선박입니다.벌크화물 또는 실적화물이란 컨테이너화 및 포장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화물로서 포장이 되지 않은 채로 선박의 갑

판에 적재되어 운반되는 화물입니다.이러한 벌크화물로는 원목,시멘트,철광석,곡류 등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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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의치적선 제도

1)편의치적선 제도의 의의43)

편의치적(flagofconvenience)44)이라 함은 전통적인 선박의 국적취득 요건인 자

국민 소유,자국건조,자국민 승무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않더라도 선

주가 타국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선박을 자국에 치적하기를 희망하면 자국선적

에 등록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편의

치적국이라 하고,이들 국가에 등록된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부른다.제2차 세

계대전 후에 전개된 세계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건비가 상승하여 그로 인하

여 선진국의 노동집약적(勞動集約的)인 산업이 사양화(斜陽化)되어,그 자리를 보

다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해운업은 그 속

성상 국가간의 이전이 보다 용이한 산업의 하나였다.다른 산업의 경우 국가간에

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였지만,해운업의 경우에

는 생산수단인 선박 자체가 바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았다.선박의 국적과 그 소유권만 이전하면 바로 국가간에 산업이전

(産業移轉)이 이루어지게 마련이었다.이러한 해운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해운업의 다국적기업화(多國籍企業化)의 한 가지 형태로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제도가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전시표준선(戰時標準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였

다.미국은 전쟁 중에 건조한 5,000여 척의 전시표준선의 전후 처리문제에 고심

하였다.우선 이 많은 선박을 평시에 정부가 보유할 이유도 실익(實益)도 없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의 상당부분을 민간기업에 불하하고,나머지 중 적정량은 비상

시(非常時)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선(繫船)해두기로 하였다.미국은 자국과 동맹국

의 해운업체를 불하대상 해운업체로 생각하였다.그러나 미국 해운업의 경우,미

국선원의 임금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지채산을 맞출 수 없는 처지였다.그

렇다고 정부가 미국 해운기업 모두에게 운항차액보조금(運航差額補助金,ODS,

43)한국해사문제연구소(2004).우리선원의 역사-상선선원을 중심으로.p678～680.

44)'flagofconvenience'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便宜國旗’가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운관련 교과

서와 정부기관에서 ‘便宜置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flagofconvenience'를 편의치

적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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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differentialsubsidy)45)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었다.그래

서 할 수 없이 미국기업이 파나마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그 이름으로 미

국 전시표준선을 불하받아 파나마에 등록하고,제3국의 선원을 고용하여 국제경

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양해하여,많은 선박이 이런 과

정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미국기업의 소유이면서 파나마에 등록하여 운항하게 되

었다.이것이 전후 이루어진 편의치적선제도의 효시였다.대체로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는 이 편의치적선제도를 이용하는 선주는 미국선주로 한정되어 있

었다.여타 국가들의 경우,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피폐로 인건비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구태여 제3국의 선원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서유럽 제국의 경제가 전후(前後)의 경제

재건 과정을 거쳐 제 궤도에 진입하면서 인건비가 급상승하게 되자,이로 인하여

약화된 해운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보유선박을 편의치적국으로 이전하

여 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이 가능하고 노조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제3국의

선원을 고용하게 되었다.

미국 다음으로 편의치적선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나라는 일본이

었다.일본은 전후의 경제재건을 중화학공업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해운업에 대

한 일본경제의 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았다.그래서 한때 일본

은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세계 제1위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려 왔고,조선업에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와 세계 1,2위의 자리를 다투고 있다.그러나 1960년대에 선

원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자 해운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게 되었으며,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해운업이 사양산업화(斜陽産業化)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경제 전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택한 것인 신조선을 비롯한 보유선박을 편의치적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선박에 제3국의 선원(대체로 한국선원이 대량 고용)을 승선시키되,이 시스템

을 자국의 조선업과 해운업 그리고 기간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운송에 유기적으

로 연계시키는 소위 시쿠미센(仕組船)46)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일본에 이어

45)미국 1936년 상선법(MerchantMarineAct,1936)에 의해 시행되었던 것으로서,미국선박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다른 나라 선박의 운항비와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이다.

46)외국의 선주가 일본의 화주로부터 장기의 적화보증(積貨保證,FOB계약에 기초한 賣買)을 얻어,일본의

조선소에서 수출 은행 자금을 사용하여 건조되는 선박이다.즉 일본의 조선소에서 건 조되어 수출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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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제국의 해운기업들도 편의치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특히 이러

한 경향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石油波動)으로 인한 해운불황,그리고 1980년대

의 세계 해운업의 구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한국해사문제연구

소.2004)이와 같은 편의치적제도는 이를 파악하는 입장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으나,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국의 로치데일 해운조사위원

회47)(LoadRochdaleCommitteeofInquiryintoShipping)의 보고서는 편의치적

국의 공통적인 특색으로 다음의 6개 항목을 들고 있다.48)

첫째,등록국은 등록선박에 대해 외국인의 소유 및 관리를 인정함.

둘째,선박등록 절차가 간단하고,선주가 선적을 이적하는데 제한을 가하지 않음.

셋째,등록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던가 부과하여도 저율이며,통상

최초의 등록료와 매년의 톤세만을 부과함.

넷째,등록국은 등록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예상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국

가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국임.

다섯째,등록선에 외국선원의 배승을 자유롭게 허용함.

여섯째,등록국은 등록선에 대해 어떠한 국내 또는 국제규칙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능력이나 행정기관을 갖고 있지 않으며,선주 자체도 감독할 감독할 의지나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UNCTAD는 선박과 기국간의 진정한 연계가 결여된 선박을 편의치적국

으로 정의하고,진정한 연계를 입증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49)

첫째,당해 상선대가 그 기국의 국가경제에 공헌함.

둘째,선박의 매매를 포함한 해운산업의 국제수지가 당해 기국의 국제수지로 취급됨.

셋째,선박에 당해 국민이 고용됨.

넷째,당해 국민이 선박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alowner)임.(박찬재.2001)

박 가운데,준공(竣工)뒤에,일본의 수입 물자 운송에 종사하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이

렇게 불리는 것이다.

47)동위원회의 정식명칭은 “CommitteeofInquiryintoShipping"이며,위원장인 Rochdale의 이름을 따서

RochdaleCommittee라고 하였음.

48) Committe ofInquiry into Shipping Report51(1970),HMSO,Cmnd.4337,as cited in Osieke,

Ebere(1979)."FlagofConvenienceVessel:RecentDevelopment."AJIL,Vol.73,p.630.

49)한명호.1984.편의치적제도의 배제론과 한국해운의 대응책.해양한국 10월.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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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의치적선의 긍정적 요소50)

선주가 편의치적을 하는 데는 ① 영업이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등이 낮고 ②

선원고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 ③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없으며 ④ 자

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없으며 ⑤ 국내법에 의한 선박검사 등의 신축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1)선박운항상의 이점 :운항 상 융통성은 부정기 해운업의 자유경쟁 시장적

속성으로 인하여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부정기선은 용선자 또는 화주의

지시에 따라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 해야 한다.부정기 해

운업이란 경쟁이 극히 심한 산업으로 효율성을 상실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축

출된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박을 편의치적하면 최소한의 제약을 받으며 운항

할 수 있다.즉,선박의 건조지나 수리지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또한 외지

수리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당하지 않는다.선주들은 거래내역이나 재정상태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교역대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

약을 받지 않는다.

(2)선원공급상의 이점 ;편의치적제도를 인정하는 국가는 자국민 승선요건을

의무부과하지 않음으로써,선주들이 전 세계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이

제일 적은 선원공급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선

주들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훈련된 선원 요원을 얻을 수 있는 곳,그

리고 정부나 노동조합이 부과하는 노동규칙이 없거나 엄격하지 않는 곳에서 공

급원을 찿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따라서,이러한 선원공급원 선택상

의 자유재량권 부여가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가장 큰 비중의 매력이 되

고 있다.

(3)조세ㆍ금융상의 이점 ;조세부담의 회피나 완화의 개념은 일반적인 탈법

적 개념인,소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세금포탈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기업의

생산,유통,판매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개별 기업은 각종 세금과 인건비 부담이

적은 특정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하여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따라서 세계 각국의 해운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해운기업은 운항원가가 보다 저렴한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여 해운서비스를 제

50)강종희.한철환.황진희 2001.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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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세계 각국은 보다 많은 선대를 유치하여

자국이익을 높이고자 한다.편의치적국은 관례적으로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

액의 톤세를 제외하고는 선주의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같은 편의치적국의 관행적인 조세제도는 전통적 선진

해운국의 선주들이 자국에 선박을 등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조세상의 압박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조세도피처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통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자국에 선박을 등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조세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조세도피처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진해운국의 정부 역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본국에 등록한 자

국적선을 조세부담으로부터 구제된 편의치적선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가와 유사한 선적등록 환경을 조성할 수 밖에 없었다.이러한 선적등

록 환경조성의 노력은 자국적선에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해운관계 재

정정책을 왜곡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그 결과로써 편의치적선의 세제상의 혜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특히 제2선적제도와 톤세제도가 일반화된 이

후에 해운기업은 조세부담 완화보다는 금융상의 이유로 편의치적을 활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4)엄격한 운항 안전기준 완화의 이점 ;편의치적제도는 선박등록국의 엄격

한 운항 및 안전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특히,기국이 운항 및 안전기

준의 시행능력이 없거나 시행할 의사가 없는 국가인 경우 선주가 소유선박을 당

해국가에 편의치적하여 운항함으로써 도덕․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긴 하지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이러한 요인이 선원

공급원 선택상의 자유재량권부여라는 이점과 함께 세계 총 선박량의 다수를 편

의치적선대로 구성되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연안항해(CoastVoyage);해당 편의치적국내에서의 물류수송에 있어 편

의치적국의 연안을 편의치적국의 국내선박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운항할 수

있게되는 특권 즉,연안항해권을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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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융상의 이점 ;선박건조 등의 확보과정에서 사실상 금융기관의 조력은

기본적인 것일 만큼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는 선박확보차원에서 비중이 크다.이

와 같은 상황에서 편의치적제도는 금융기관의 선박에 대한 저당권 확보를 용이

하게 해주면서 만약,선박등록의 국적국가에 금융기관이 수락할 수 있을 정도의

유치권과 저당권 등의 관계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관련 제(諸)법(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금융기관은 당해 국가에 등록될 예정인 선박에 투자하기를 기피

할 것이다.대표적 편의치적국가인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의 관련 법제도는 이

러한 금융기관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편의치적제도는 투자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든가,금융기관의 선박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이

점이 있다.위와 같은 이점이 선박건조금융재원을 조달․확보하는 과정에서,당

해 재원으로 건조하거나 확보한 선박을 편의치적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편의치적제도의 부정적 요소51)

(1)공․사법상의 의무 회피 수단화

편의치적의 장점이 되는 요소들이 사실상 국내․외적인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인권․환경․운수 등의 국제기구들의 규정을

비롯한 각국의 국내규정(조세․선령의 제한․선박관리/유지)의 제한을 모면하기

위한 철저히 비용절감과 그 반사적 이익의 증대를 위한 공․사법상의 의무규정

회피수단으로써 편의치적이 이용되고 있다.

(2)선원의 인권보장상의 문제

선박의 국적문제는 기업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비용절감이 그 주목적(主目的)

이다.특히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원비용의 절감에 집중하게 되

면서 사실상 선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국

제사회의 이슈화 대상이었다.선원들의 복지측면의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

려 정신적․육체적인 문제점들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더욱이 편의치적

의 대표적 이유 중의 하나가 선원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다 보니 선원의 인권

이란 의미가 모호하다.

51) 강종희.한철환.황진희 2001.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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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기구의 편의치적제도에 관한 입장52)

전통적 선진해운국주도의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편의치적에 대한 심정적 입장은

부정적 시각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그들의 반(反)편의치적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ITF등은 물론이고,선진 해운국들이 주관한 국제기구들의 협의에서조

차 편의치적제도를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편의치적제도의 국제적 합법화 과정

이 된 경우가 다반사이다.즉,편의치적제도의 위법성을 논의하고 편의치적선을

금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회의는 오히려 편의치적선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국제법 하에서 개방등록제,특히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합법성은 아

직 미해결된 상태이다.

현재도 편의치적제도를 반대하는 폐쇄적 등록국에서 개방등록제에 대하여 전

체적으로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개방적 등록은 별다른

방해 없이 존속하고 있다.특히 각종 협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위 진정한 연계

(genuinelink)라는 요건은 편의치적제도를 축소시키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

다.53)이하에서는 국제기구에서 편의치적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방향으

로 전개되었고,그 결과 편의치적제도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합법성을 획득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1)IMO의 입장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선박 및 국

가가 따라야 할 국제적인 기준을 검토 수립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편의치적선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모든 선박에 대해 IMO54)에서 정한 안전기

준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기국에 의무를 부과하고,기준미달 선박

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국에 부여하고 있다.1967년 3

월 영국 남서해상에서 발생한 라이베리아의 편의치적선 "TorreyCanyon"호55)의

52)강종희.한철환.황진희.2001.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p.24.

53)DavidF.Matlin,"Re-evalauting theStatusofFlag ofConvenienceunderInternationalLaws",

VanderbiltJournalofTransnationalLaw,Vol.23,1017-55.

54) IMO(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선박의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

하기 위해 설치한 유엔 전문기구로 1948년 3월 미국·영국을 비롯한 12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여 조

약을 채택했으나 58년에 뒤늦게 발효됐다.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로 불렸으나 82년 5월 국제해사기구

로 개칭됐다.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해운의 안전,항행의 능률화와 각종 제한의 철폐에 있으며 해운문제의

심의,정보교환,조약의 작성이나 권고를 임무로 하고 있다.83년에는 스웨덴의 마르모에 세계해사대학을

창설,해사행정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우리나라는 61년,북한은 86년에 가입했다

55) 1967년 3월 18일 영국 밀포드하벤(MilfordHaven)으로 향하던 유조선 TorreyCanyon호가 실리섬(Scilly

Isles)부근의 세븐스톤리프(DevenStonesReef)에서 좌초됐다.18개의 화물탱크중 14개에 구멍이 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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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사고는 대형 오염사고의 폐해가 선박이나 기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박이 기항하는 항만은 물론 연안국의 해안까지 파급된다는 인식이 확산되

는 계기가 되었고,그 결과 1973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73)에는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24)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사협약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978년 프

랑스 북서연안에서 발생한 “AmocoCadiz"호56)의 오염사고는 항만국의 통제 활

동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1982년 유럽 14개국이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

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당해 7월부터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안전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통제하고 기준미달선을 규제하게 되었다.이후 항만국의

통제활동은 아태지역,남미지역,카리브지역,지중해,인도양 주변국 등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어 기준미달선 배제노력을 하고 있다.따라서 편의치적선은 IMO에

서 제시한 기준과 국제적으로 채택된 MARPOL,57)해상인명안전협약(SOLAS)58)

등에 부합하는 조건만 충족되면 국제적으로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약 3만톤 가량의 기름이 유출됐고 영국 정부의 구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두동강으로 부러지기 시작,

잔여 기름을 태워버리기 위해 영국공군기가 폭격을 가했다.이로 인해 당시의 시스템이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으며 1969년 OILPOL54(MARPOL이전의 해양오염방지조약)를 개정케 하는 단초가 됐다.

56)1978년 3월 16일 AmocoCadiz호는 22만 3000톤의 원유를 수송하다 프랑스 브리태니포트샬 연안에서 암

초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이 사고로 TorreyCanyon사고의 두 배 가까운 원유가 바다로 흘러

나오게 됐으며,프랑스 북서해안을 기름바다로 만들었다.특히 AmocoCadiz호 사고는 세계 최대의 유류오

염 사고로서 주변 생태계를 모두 망가뜨려 버리는 재앙을 가져왔다.이배의 좌초는 선장의 과실로 판명됐

으나 피해규모가 워낙 커 전세계를 경악시켜 결국에는 MARPOL73/78이라는 강력한 협약의 발효를 앞당

겼다.

57) MARPOL(TheConventiononthePreventionofMarinePollutionbyDumpingofWastesandOther

Matter):정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이며,줄여서 런던협약

또는 런던조약이라고 한다.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73년과 1978년의 조

약을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1973년의 MARPOL조약은 기름(Oil),화학제품(Chemical),포장

된 상태의 유해물질(HarmflSubstancesinpackagedform),쓰레기(Garbage)와 오수(Sewage)에 의한 오

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1978년의 조약에서는 그 당시 발생하였던 일련의 사고들에 대한 대책으로 유조

선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위해 밸러스트의 분리(SegregatedBallast)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채택하였

다.1973년 조약이 아직 발효되기 전에 1978년 조약이 채택되었으므로,이 두조약은 하나로 흡수되어

MARPOL73/78로 불리게 되었다.

58) 해상인명안전조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SOLASconvention):1914년 영

국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최초로 체결된 국제 조약.그 후 기술의 발전

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4회에 걸쳐 새로운 조약이 채택되었는데 1974년의 조약(SOLAS1974)이 최신의

것이다.이 조약은 1981년,1983년과 1988년에 일부 개정되었다.1988년의 개정에서 새로운 세계 해상 조

난 안전 제도(GMDSS)의 실시 방법이 결정되었다.이 조약의 부속서에 선박은 항해하는 해역에 따라 소

정의 무선 설비를 구비해야 하고,선박이 해상에 있는 동안 디지털 선택 호출(DSC)및 그 밖의 조난 안전

주파수를 청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규정은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300t이상의 화물선에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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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TF의 입장 ;전통적 해운국의 선원들이 편의치적선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자,이들 선진국 선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 ITF이다.59)ITF는 편의

치적제도를 국제해상 운송시장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해서 편의치적선이 사실상

운항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따라서 ITF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색증명제도(BlueCertificate:B/C)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TF는 편의치적선에 승선하는 제3국 선원보호를 목적으로 편의치적

선의 선주에 대하여 ITF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충족시

키는 단체협약을 ITF또는 ITF가 위임한 국별 선원노조와 체결하게 하고 그 증

명서인 B/C를 소지하도록 하였다.만일 B/C를 소지하지 아니 하거나 소지하더라

도 실제로 ITF가 요구하는 조건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

우에는 그 항만에서 화물의 양․적하를 비롯한 일련의 제반업무의 제공을 거부

하도록 하고 있다.ITF의 검열활동은 유럽,호주 등지에서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

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ITF의 이러한 활

동은 불법성의 논란도 되고 있지만,한편으로는 편의치적제도를 오히려 인정을

전제로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3)UNCTAD의 입장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해운위원회를 중

심으로 선박과 기국간의 진정한 연계가 결여된 선박을 편의치적선으로 정의하고

진정한 연계를 입증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 당해 상선대가 그

기국의 국가경제에 공헌 ② 선박의 매매를 포함한 해운산업의 국제수지가 당해

기국의 국제수지로 취급 ③ 선박의 구성원으로써 당해 국민이 고용 ④ 당해

국민이 선박의 실질적 선박소유자/수익적 소유자(beneficialowner).현재 UN선

박등록조건협약은 등록국이 각종 국제안전규정을 시행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을 갖는 해사기관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선박이

안정상 위해한 기준미달선이 되지 않도록 기국에 의한 철저한 통제를 의무화하

59)InternationalTransportWorkersFederation:IITF가 국제적으로 조직된 운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만

큼,국제적으로 결속된 단결력과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토대로 어디까지나,국제적인 운수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에 있다.또한 ITF의 조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적인 운수 근로자들

이란 그들의 국가,인종,종교,이념이 초월된 범세계 운수 근로자들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따라서 ITF

의 목적은 국제적인 운수 근로자들의 국가,인종,종교,이념을 초월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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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편의치적선의 폐해로 지적되어온 불명확성에 대하여 이를 추적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동 협약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소유권 및 선원배승에 대하여 자국 또는 자국민의 참여수

준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자국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개발도상국의 해운세력의 성장을 위하여 그 전제로 제기되어 온 편의치적

선대의 폐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선박국적등록협약의 제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선박과 기국간의 진정한 연계에 관하여 소유권 요건과 선원요건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그 내용도 국내법이 정할 수 있도록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것으로 됨으로써,당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선박의 국적에 관하여 국제적인 통

일을 포기한 명시적 근거가 되어 버렸으며,이후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제2선적

제도가 탄생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4)OECD의 입장 ;경제협력개발기구로서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OECD는 1971년 보고서60)를 통해 편의치적선이 건전한 해운업에 각종의 폐해를

가져오며,해상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강조하였다.특히 편의치적선

의 대부분이 기준미달선이 될 우려가 높으며,이런 결과가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국제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이후 OECD

는 해운위원회에서 편의치적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고 편의치적선의 여러 가

지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하였다.하지만,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여 보유한 선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주들의 현실과 기존 국적선

보호와 자국선대 육성이라는 이상 사이에서 선진해운국의 정부는 강력한 대웅이

불가능하였으며 점차 편의치적선 배제에서 기준미달선 배제로 정책방향을 전환

하였다.61)1998년 해운위원회는 기준미달선 배제를 목적으로 화주,선박중개인

및 금융기관,해운관련 제반업계의 역할과 활동 및 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와

정부당국간의 정책협조 등 12개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또한 기준미달선과 관련

된 정보를 널리 공개할 목적으로 웹 사이트62)를 개설하여 선박별 항만국통제 지

60)OECDReport(1971),FlagofConvenience.

61)OECD해운위원회,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결의서 채택-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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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항,주요 사고내역,선급검사이력 등 기준미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자

료를 게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에 개최된 해운위원회에서는 영국의 SSY컨설팅회사63)에 의뢰

하여 기준미달선을 운항하는 선주의 비용을 검토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고,기

준미달선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토의되었고,기준미달선박을

운항하는 선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반대로 기준에 합당한 선박에 대해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 같은 OECD해운위원회의 편

의치적선 배제를 위한 활동은 결과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편의치적선을 제도적

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한국정부의 편의치적에 대한 입장64)

(1)사법부의 입장

① 선박고의 침몰 보험사기 ;편의치적선이란 세금부담 경감이나 인건비 절약

을 위하여 세금이 훨씬 싼 제3국에 등록한 선박이므로,가령 우리나라 해운선사

가 세금 등 각종비용이 우리나라의 1/10정도에 불과한 라이베리아나 파나마 등

제3국에 배를 등록한 뒤 외국 공해상에서 고의로 침몰시킬 경우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조차 없다는 것이다.국토해

양부도 이들 편의치적선이 선원고용 등으로 해운업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다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여서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보험회사나 전문 수사기관이라도 공해상에서 사라져버린 선박에

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경우 선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증거를 찿기란

매우 어렵다.또 경제난으로 해운업계가 심각한 채산성 위기를 맞는 등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일부 선주들이 이 같은 범죄행위의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이다.

② 외환거래법 관련 ;우리나라 선사가 해외에서의 선박을 확보하고 대금을 지

불하는 모든 활동은 외한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현재 편의치적선은 대한민국

62)www.equasis.org:equasis는 EuropeanQualityShippingInformationSystem의 약자.

63)SSYConsultancy&ResearchLtd,TheCosttoUsersofSubstandardShipping,2001.

64)이우석.2002.선박의 국적관련 제문제와 그 전략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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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아니라 외국 선박이므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외송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외환거래제도하에서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는 합법적인 편의치적선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③ 관세법 관련 ;관세법은 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65)따라서 선박도입시도 관세법에 따라 신고

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저촉을 받는다.법원․검찰 및 관세청에서는 국적취득조건

부나용선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등록한 편의치적선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가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66)

(2)행정부의 입장

① 국토해양부의 입장 ;현재 편의치적선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없다.

일반적인 선박등록에 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에서 담당하고,국제선

박등록업무는 해운정책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따라서 편의치적선에 대한 소관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즉,편의치적선에 대해 불법 또는 적법이라고 명시한 규

정은 없다.그러나 편의치적선이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기획재정부의 경우 ;편의치적제도를 선박법등에서 불법화하지 않고 있다면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편의치적하여 외국국적을 보유한 채 국제운송을 위한

외국무역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무역선의 자격으로 국내항에 입항한다 하더

라도 동 선박을 수입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이 경우 선박을 수입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편의치적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으로 입

항한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례별로 검토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③ 관세청의 경우 ;관세법상의 문제로 제동을 걸었던 이후 줄곧 편의치적제도

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다.오히려 동 제도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공평․실

질 균형과세의 과세원칙만을 내세우는 입장이다.

65)관세법 제269조(밀수출죄),제270조(관세포탈죄).

66)편의치적선의 부정적 판례:①대법원 1998.4.1097도58②대법원 1983.10.11선고 82누328판결③대법원

1984.6.26.선고84도782④대법원 1990.3.27.선고89도2587판결⑤1994.4.12선고93도2324판결

편의치적선의 긍정적 판례:①부산고법 1993.2.17선고 92노1171판결 ②대법원 1993.5.25.93도6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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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법부의 입장 ;각종 선박국적 관련 제 법률의 정비와 함께 국적취득조

건부 나용선제도,선박투자회사법안 등의 마련으로 해운부문에 성장을 보좌하고

자 하지만 편의치적제도라는 명칭자체의 합법화․양성화 방안을 아직까지는 제

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원석.2002)

5.선 행 연 구 고 찰

편의치적선제도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1980년대부터 편의치적에 관한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 되었다.2002년 1월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

별법에 의해 제주선박등록특구가 되면서 제2선박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

였고.이러한 선행연구을 바탕으로 제주형 편의치적제도 및 제2선박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 하였다.

주동금(1993)은 편의치적의 문제를 선박국적의 관점,즉 선박국적에 관한 학설,

국내법에 관한 학설,국내법의 규정,조약 그리고 국제사례의 관점에서 살펴봄으

로써 편의치적의 문제점을 찿아보고 해결점을 모색하여 협약의 불완전함과 이를

악용하는 각 국가의 이기주의적 국내법의 제정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법상 선박국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불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67)

선박국적에 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협약의 채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그러나 각 국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현

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종선(1994)은 편의치적선 제도에 대한 주요 선진해운국의 대응정책을 살펴봄으

로써 선진해운국에 진입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

국 국적선대를 증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도입되고 있는 제2선적제도

가 해운산업의 하부구조 즉,통신,금융,보험,항만산업 및 선박관리체계의 기반

67)우리나라는 편의치적과 관계된 판례에서 편의치적의 관행은 인정하였으나 그 용인되는 한계가 있다고 하

였다.즉 선박 수리비용을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이는 신의측상 허용될 수 없으며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의 소유자인 선박회사의 법인격을 동일시하였다.대판

1988.11.22제1부 편결 87다카 1671및 1989.9.12제1부 판결 89다카 678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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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해운기업들에게 자유로운 해운활동

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 조선산업의 연계육성을 기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민성규․최재수(2004)는 우리나라에서 선박확보의 수단으로 독특하게 이용하였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제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이 제도의 바탕이

되는 편의치적선제도는 보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점에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HirePurchaseBBC)선박에

대한 통관과 통관한 선박에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방세를 부과,밀수로 보

고 중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퇴적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국제법상 큰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는 우려에 따른 국내 법률의 재정립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한철환(2002)은 편의치적선제도 활용방안의 핵심은 현재 불 법시 되고 있는 편의

치적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해운경영기법을 고도화 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OECD가입과 WTO출범에 맞추어 급격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해운지원제도를 전면 철폐한 만큼 편의치적제도의 활용은 한국해운의 장래

가 걸린 문제이다.

김성학(1995)은 제2선적제도에 대한 외국사례고찰 및 한국외항해운의 국제경쟁력

을 확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제2선적제도의 도입을 촉구 선진

해운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해운산업정책의 방안을 제시 선원문제,선박확보,조

세개편을 중심으로 제2선적제도의 도입방향 및 일부 도입형태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우리에게 창조적인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2선적제도의 도입은 불가피 하다.

박찬재(2001)는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의 주요 선진국의 관련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국제선박등록제도의 개선방향 연구.유럽의 주요 해운국에서

국제선박등록제도는 당초 외국인 선원고용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어 비

교적 성공하였던 반면,우리나라 국제선박등록제도는 조세경감은 물론 선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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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바대로 한국 상선대의 조세지원제도와 선원비 경쟁력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객관적인 보고서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김부찬(2002)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이 의의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제선박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선박등록특구제도 외에 선박금융제도,물류거점화 등 세 가지가 맞물려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육성호(2008)국제선박등록제도란 편의치적제도와 유사점이 많지만 해운정책,선

원관리정책,선박관리정책 측면에서 편의치적선 제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다.우리나라는 제주선박등록 제도를 시행하므로 초반 그렇다할 성과 없이 진행

되었던 제도가 지금 현재 많은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했던 선주들이 다시 돌아오

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는 세계화로 나아가 국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편의치적제도보다 더 낳은 서비스와 혜택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적

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강철준(2002)은 세계금융시장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나라는 금융산업의 약화는 물론,국내경제의 쇠퇴를 경험하고 세계금융시장에

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국제자유도시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역외금융센터의 유치에 따른 추진전략을 연구.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법에 선박등록특구가 도입되었으며 선박등록특구처럼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 세계에 걸쳐 하면서 선박의 주소지만 제주로 등록하는 것이 바로 역외금융센

터의 대표적 역할이다.

김명종(1994)은 역외금융센터 도입의 현지국(現地國)실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혜택으로는 고용,조세 그리고 그 밖의 부과금,영업비용,인적자본 형성,자본유

입,국내은행산업의 국제화 증진,현지 국제금융전문가의 성장,관련산업의 발전

촉진,지역경제의 국제화 촉진,그리고 국위와 국가안보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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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외금융센터 도입의 경제적 혜택은 주로 그 국가의 금융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특히 금융부분이 적절히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그 국

가의 금융효율을 자극하는 촉매 역활을 할 수 있다.

강병은(2005)은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의 모본(模本)이 되는 독일의 K/G펀드와

노르웨이의 K/S펀드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유럽의 선박펀드 기본개념과 활성화요

인,정부의 지원정책과 선박투자에 대한 관계를 통하여 한국,독일,노르웨이의

선박펀드제도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독일과 노르웨이의 선박펀드제도가 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해 활성화 되었던 것처

럼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기의 현 시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위 선행연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편의치적선박에 관련된 국적문제 및 국제

법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편의치적제도에 따른 편의치적선이 불법이라고 할 수

는 없는 제도이다.제주형 편의치적선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장이

다.유럽의 경우에도 자국선대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2선적제

도 또한 자국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선박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운영

하고 있다.기존 선행연구에서 국제선박제도의 비교 및 편의치적제도의 비교분석

자료는 많으나 제주선박등록특구의 확대 방안 또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확대도

입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서술이 안 되어 있다.

국내법에 따른 법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부분의 방향은 설정은 되어 있지만

역외금융제도와 연계된 제주선박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한 자료가 없다.연구자는 이러한 선행자료 고찰을 통해 특히,편의치적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나 유럽에서 실시하는 제2선적제도에서 역외금융을 통한 선박금융

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선박의 건조,매매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해운

운영기법의 하나인 편의치적제도 및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에서도 적용이 되어 보다 개선되고 확대된 제주형편의치적선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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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제주선박등록특구 현황 및 사례비교 고찰

1.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1)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배경68)

한국의 외항해운업은 수출입물량의 약 99.7%를 수송하며,막대한 외화운임 수

입(‘96년:91억$)을 통하여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

서 우리 국민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국내․외적인 해운환경은

WTO 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 등에 따라 총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무

한 경쟁체제로 돌입하였으나 한국 외항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었

다.한국 해운선사들과 경쟁상대국 선사들과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선진해운국의

선사들은 유리한 국제금융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저렴

하고 제3국의 저임금 선원비용이 자유로운 편의치적국가에 선박을 등록하여 운

항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반면에,우리

나라 선사들은 국제금융의 제약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융조건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외국선원에 대한 고용규제 및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선진해운국 선사와

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선원비 상승과 선원직 기피현상으로 인해 선원경쟁력도 약화되고,

OECD 가입으로 지정화물에 대한 국적선 우선이용 제도가 ’98년말에 완전 철폐

되는 등 해운환경의 변화로 차별적인 자국선 보호정책은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

었다.이러한 여건하에서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선 증가는 정체되

고 국적선 적취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었으며,해외치적이 상당수준에 이르러 이

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외항해운산업의 공동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 우

리 해운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진해운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

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된 선박에 대해 세제혜택 및 외국인선원승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코자 제도도입이 추진되었다.한편,이와 같은 현실

에 직면하던 선주들은 선주단체를 중심으로 선박등록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68)박찬재.2001.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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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그 결과 정부는 1997년에 우리나라 상선대가 선진해

운국 상선대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적선박의 해외치적

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독일식 국제선박등록제도에 필수선박개념을 추가한 매우

독특한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제도도입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거쳐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5

호’로 국제선박등록법이 제정되어 1998년 4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국제선박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외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즉,국적외항선사들은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철폐,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보조금 지급,대폭적인 조세

감면과 같은 정부지원을 희망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았다.그 결과 ‘98년말 400여척에 이르는

외항국적선 중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은 36척에 불과 하였다.

<표 Ⅲ-1>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선복량과 화물적취율 추이

연도
선복량 화물량(천톤)

국적선적취율
척수 총톤수(천톤) 수입 수출

1988 429 8,306 148,479 47,046 39.7%

1990 430 9,029 185,826 40,864 36.3%

1995 371 10,537 336,230 89,150 23.3%

2000 425 11,857 384,117 144,516 25.4%

  자 료 : 박찬재(2001).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

이와 같이 등록 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제선박등록제도하에서도 국적선과 동일하

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은 부원급에 한하여 최고 6명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조세

감면에 대해서도 매각차익 이연 및 일부 지방세가 다소 감면되었으나 유럽 해운

국과 같은 수준으로 전면적인 감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국제선

박에 대해 1999년 취득세 및 선박공동시설세가 면제되는 등 다소 면제대상이 확

대됨으로 인하여 국제선박으로의 등록이 활발히 추진되어 2000년 12월말 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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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박 425척 가운데 83%인 360척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였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그렇게 국제선박등록제가 시행되어 오던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법이 제주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권

을 보장하고,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기준의 적용등을 통하여 국제자유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26일 개정ㆍ공

포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되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되었다.(박찬재.2001)

제주선박등록특구제는 국제선박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함

으로써,자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7조는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현행의 「선박법」 및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이 제한적이고 선박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신규로 등록하는 국제선박이 거의 없는 실정인 점을 반영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국제선박의 등록특구로 지정하여 획기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

선박의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 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외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환원을 유도함으로써 국적선대의 확충,해운산업의 활

성화 등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물류중심지로의 지향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규정되고 있는 등록특구는 다만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국내 개항에 등록될 수 있는 선박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

선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외에 외국인 소유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하

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치적’

제도와는 그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진다.(김부찬.2001)

서구에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2선적제도 등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예를 들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국제선박등록에 의하

여 대한민국의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특구제도를 통하여 등

록선복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특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특구에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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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는 「제주선박등록특구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시

행원년인 2002년에 국적외항선사 소유선박의 80%인 374척이 제주에 등록한데

이어,2003년에 27척,2004년 74척,2005년 78척, 2007년 169척이 등록하여 711

척의 선박이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이 보유한

선박중 대부분의 국제선박이 제주도내 개항으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국제선박등록특구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범위6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5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할 것을 확인한 선박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

는 경우에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다만,선

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또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

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5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의해 면제되고 있는 지방세는 3년 단위로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폐지 또는 연장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현행 조세특례제

도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70)현행 선박에 대한 조세부과 항목을 보면

첫째,국적취득조세로서 등록세,취득세,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있다.둘

째,국적유지조세는 재산세와 교육세 그리고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셋째,법인소

득관련조세로는 법인소득세와 법인주민세가 있다.이 가운데 「국제선박등록법」

69)한국선주협회.2007.해운연보 (2006사업보고서)

70)김부찬(2003),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국제법학회논집 제47권 제3호(통권 제94호)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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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등록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면제 혜택도 편

의치적국에서 부여하는 감면 범위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

다.편의치적국에서는 보통 등록료(세)와 등록유지세 또는 톤세만을 징수하는 것

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경감되고 있다.

<표 Ⅲ-2> 세  금  면  제  내  용  요  약 

구 분 농특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관련근거
농특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88조

지방세법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240조

세    율
취득세감면액

의20%

선박가액의

0.02%

 선박가액의

2%

선박가액의

0.3%

-등록세의 20%

-재산세의 20%

 선박가액의

0.6%-0.16%

(톤수별누진적용)

부과대상

- 신규취득

  국적선

- BBC HP

- 신규취득

  국적선

- 신규취득

  국적선

- BBC HP

- 국적선 - 신규취득

  국적선

- 국적선

- 국적선

납부시기
-소유권취득

 등기·등록시

-소유권취득  

등기·등록시

- 소유권취득

 등기·등록시

매년

7월말까지

- 등록세의20%:  

  등기· 등록시

- 재산세의20%:  

  재산세 납부시

-재산세납부시

  동시납부

(매년 7월말까지)

세금면
제비율

및
면제기

한

제주
특구
제도

- 100%

  영구면제
  전액납부

- 100%

  영구면제

- 100%

  영구면제

- 100%

  영구면제

- 100%

  영구면제

국제
선박
제도

전액납부 전액납부 전액면제 50% 감면 전액납부 전액면제

자 료 : 김부찬(2002).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국제법학회논집 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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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의한 선박확보형태별 세금면제 요건

구  분
세금면제 요건

제주특구등기·등록 국제선박등록 면제세금

국적선 필요 필요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BBC HP 불필요 필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신규취득국적선

(국적취득 BBC HP 포함)
필요 필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자 료 :한국선주협회 ※ 신규취득국적선은 제주특구 등기·등록후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제세금 추징

3)국제선박등록특구에의 등록절차71)

국토해양부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등록특구의 등록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

기 위하여 2002년 5월1일 “제주선박등록특구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이

지침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

이다.적용대상 선박은 제주도의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선적항으로

하고자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대한민국 선박’,‘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특별법시

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적항을 제주도내 개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한민국 선박소유자는 선

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원부 등록사항 변경등

록을 당해선박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국

적증서를 재교부 받은 소유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적항 변경을 사유로 국제선박 변경등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다만,특별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

선)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운항사업자(국내선박임차인)는 국제선박등록증 원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71)한국선주협회.2006해운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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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구에 등록할 것임을 확인해야 하며,이 경우 운항사업자는 동 의사 확인

을 위해 지정된 서식에 날인 제출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또

는 운항사업자가 국제선박등록 변경 또는 신규신청을 할 경우,외국인 선원 승선

현황 및 외국인 선원승선시 단체협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 선원 승선시 단체협약을 미체결한 경우,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의 규정

에 의거 단체협약 체결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또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대장

관리와 관련,제주지방청장은 특구등록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구등록

대장을 선박원부와는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선박국적증서 재

교부시 또는 선박국적증서 신규 교부시 당해선박의 국제선박등록 여부,외국인선

원 승선현황 및 외국인선원 승선시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의 말소는 ‘선박법’제22조 및 ‘국제선박등록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다.따라서 ① 선박소유자 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때, ② 국제선

박의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③당해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

체 된 때,④ 선박의 존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그리고 ⑤ 사위 기

타의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한국선주협회.2006해운연보)

4)제주선박등록특구의 현황

<표 Ⅲ-4>             선 박 등 록  및  세 입 현 황          (단위:척,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선박등록척수 767 164 65 115 213 154 56

세

입

액

합  계 9,574 4,092 2,312 1,401 1,220 386 163

등록세 8,368 3,770 2,063 1,148 1,056 255 76

주민세 1,206 322 249 253 164 131 87

자료:제주특별자치도청 ※참 고:제주선박등록특구는 국제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선령이 20년

이하의 선박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면 조세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국제선박의 경쟁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등 관련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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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선박등록제도의 문제점

국제해운에서 만연되어 있는 편의치적선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제

선박등록제도 및 제주선박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해운국 특히 노르웨이,싱가포르 및 홍콩의 국제선박등록

제도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실태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면 크게 세가지 측면

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제주국제선박등록제도의 제한된 법제도의 한계로 인한 국제선박등록의 조

건이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에 규정된 등록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③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④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에서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선박으로 한다.다만,「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기타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선급에 등록을 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

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전체적인 선박등록의 제한이 있다고 본다 외국의 제2선적제도는 등록

대상선박이 많은 부분 제한을 완화하여 등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주선박등록

제도는 법적인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편의치적에 가까운 법개정이 우선되어

야 하겠다.

둘째,국제선박등록제도에서의 등록절차와 요건 등의 문제점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3개국(노르웨이,싱가포르,홍콩)의 국제선

박등록제도의 등록절차는 편의성의 제고와 관리기구의 일원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제도와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이중 절차에 의한 시간과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즉,제주선박등록특구에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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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선박매매에 관한 국제관행이나 해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외항상선의 세제 감면을 위한

근거법이 선박법․국제선박등록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불편하다는 점이다.즉,국제선박등록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일원화하되,제

주에 직접가지 않고 타 해양수산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외국인선원의 고용제한의 문제점

주요 3개국의 국제선박등록제도의 외국인선원의 고용의 완전 자유화를 도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다.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선원에 대해 고용을 제한하지 않지만,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는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경우 그 승선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해운법 제57조의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라는 추가 규정을 두어 사실상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특히,동법 제8조에서는 지정된 국가필수선

박에 대하여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또한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 기준은 척당 부원 6

인 이내로 한다.”라는 동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명백하게 제한

하는 규정이다.

넷째,국제선박에 대한 세제지원상의 문제점

2002년에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선박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취득

세,재산세 등이 면제되어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조세가 면제됨으로써 외항

선사의 세금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주요 3개국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편의치적국들 보다 상당히 낮은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등록세에 대한 대폭적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2004년 말 톤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

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해운에서 만



- 49 -

연되고 있는 편의치적선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

주선박등록제도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주요 해운국 특히,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제도의 보완 즉,국제선박등록의 절

차 및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선박등록제도를 개선하고,편의치적국과 경쟁

이 가능하도록 등록세에 대한 대폭적인 감면을 추진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치적

방지 및 외국적선의 제주선박등록특구내로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국제경

쟁력 제고 및 해운산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경윤범.2007)

2.제2선적제도의 개요

세계해운시장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그 동안 편의치적에 냉담했던 서유럽 해

운선진국들도 해외치적에 보다 완화된 규제를 향유할 수 있음과 동시에 1960년

말부터 자국선원 부족의 타개책으로 편의치적 선복량을 늘리고 있었다.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노동력 부족의 시대에서 효율적인 운항시대로 변화

되고,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선의 등장,해외치적 및 저임금국 승무원의 승선이

일반적 관행이 됨에 따라 그 동안 편의치적의 급증으로 자국선박 보유량이 크게

감소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위축과 국방의 약화를 수반하였다. 따라서

선진해운국들은 자국선대의 해외이적(海外移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

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로써 영국,프랑스,등 서유럽 해운국들은 편의치적제도

의 유사한 역외선박등록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만들게 되었다.이는 자국선

박에 자국국기를 게양하면서도 선원비 및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식민

지 및 자치령(보호령)또는 자국내 특정지역을 선적지로 하는 선박등록제도를 실

시함으로써 자국해운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제2선적제도

란,국가에 따라 역외등록제도,국제선박등록제도 및 국제부가선박등록제도 등으

로 일컫어 지는바,이는 본래의 편의치적제도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제2선적제도

라고 부르고 있다.따라서 제2선적제도는 정부의 장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제2선적지에 등록하는 선박에게 선원고용(船員雇傭)의 융통성(融通性)과 세제감

면 혜택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선박에 버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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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점(利點)을 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 편의치적선을 자국으로 환류(還

流:Re-flagging)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선진해운국은 물론 다

른 여러 국가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제해운의 선적제도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예견(豫見)되고 있다.특히,노르웨이는 역외등록제도보다 발전된 국제선

박등록제도(國際船舶登錄制度:NorwegianInternationalShipRegister)를 198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동 제도를 통해 노르웨이는 자치령이 아닌 본국 베

르겐(Bergen)에 등록사무소를 개설,자국선박 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에도 등록을

개방함으로써 단순한 자국선박보호 차원을 넘어서 유럽제국,일본 등 선진국 선

박을 유치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다른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제2선적제도는 선진해운국(특히 서유럽 전통해운국)들이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창안한 새로운 선적제도로서 편의치적제도가 아니면서도 비교적

느슨한 치적요건을 규정한 일종의 개방등록제도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3.2선적제도의 종류와 현황

오늘날 제2선적제도는 주로 서유럽 전통해운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등 상당수 다른 국가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러한 제도로서

영국,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역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를 비롯한

덴마크와 캐나다 및 포르투칼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시행중이다.또한 독일은 자

국의 특성에 맞게 국제선박부가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제2선적제도의 도입은

크게 확산될 조짐이다.이 밖에도 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 및 핀란드 등 대다

수 서유럽 전통 해운국들이 새로운 선박등록제도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제2

선적제도의 도입은 크게 확산될 조짐이다.일본선사들도 마루선이나 시꾸미선과

같은 특이한 용선을 활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용선도 넓은 의미에서 제2선적제도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선진해운국에서 실시하는 제2선적제도의 유형별 특징은

<표 Ⅲ-5>에서와 같이 실시하는 국가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기

존선박등록제도와 구별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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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유럽 제국가(諸國家)의 제2선적제도 비교

      국 가

 구 분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명    칭 MAN NIS DIS

등 록 지 Man Island Bergen Copenhagen Kerguelen Island

실시시기 1985.9 1987.7 1988.8 1986.6

등 록 세 편의치적보다저렴 편의치적보다저렴 NIS와 유사 NIS와 유사

소 득 세 선원소득세 감면 소득세 면제 NIS와 유사 NIS와 유사

선   원

선장,기관장,일항사,

통신사 4명은 

영국인,아이랜드인

또는 영연방시민

부원에 대한 

국적요건은 없음

선장은 

노르웨이인이어야 

하나 면제가능

기타선원의 국적에 

관한 제약은 없음

선장은 덴마크 또는 

EC국가 국민

직원,부원은 

국적무관

전체 선원중 

25%이상 프랑스인

프랑스인 직원4인이 

포함되어야 함

자 료 : 한국선주협회(1994).‘제2선적제도에 관한 선주의 견해.

1)영국의 ManIsland의 역외등록제도

Man섬은 영국본토와 에이레 사이에 위치한 면적 590㎢의 작은 섬이며 영국여

왕이 임명하는 총독에 의해 통치되는 자치령으로서 항공,국방 및 외교를 제외하

고는 광범위한 자치권이 부여되고 있다.1978년 선박등록제도가 설치,1984년 상

선등록법(MerchantShipRegistrationAct)이 제정,시행되었다.Man섬에 설치된

등록제도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72)

① Man섬에 등록된 선박은 영국본토,버뮤다,케이만 제도,지브롤터를 포함하는

영국적선의 일부로서 영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IMO의 선박안전과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조약 그리고 ILO의 선원노동에

관한 모든 조약이 영국본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선박등록료는 저렴하고 톤세는 징수되지 않는다.

④ Man섬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이 섬에 거주하는 영국민 또는 섬 안에 업

72)강종희,1995.‘제2선적제도 설치타당성 검토와 우리나라 선적제도 발전방향연구’.해운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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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박이다.

⑤ Man섬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선박에 대하여 당국은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⑥ 선박은 등록시와 등록후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등록선박에 승선하는 직원의 자격은 ‘영국본토,아일랜드 또는 영연방에서 발

행하는 자격’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Man섬 선적제도의 핵심은 조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등록비용이 편의치적

이나 다른 제2선적에 비해 월등이 저렴하다.(박찬재.2001,김성학.1995)

2)노르웨이의 국제선박등록제도

1980년대 선박의 해외이적에 따른 노르웨이 선대의 감소는 매우 심각하여

1986년 한 해만도 전년에 비해 무려 46%의 노르웨이 국적선이 편의치적으로 이

적하였다.이 같은 급격한 자국선대의 감소는 전체 외화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해

운에 의존,국민경제의 해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방상으로도 기간산업으로

인식해 온 노르웨이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1987년에 시행된 국제선박등록제도

(NIS:NorwegianInternationalShipRegister)의 설치목적은 우선 NIS선에 선원

고용의 융통성과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로 이적해 간 노르웨이 선

박을 환류시켜 자국선대의 증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등록을 외국선주에게도 개방,외국선을 유치하여 자

국의 해운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선장을 제외한 전 선원의 국적

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며 선주로 하여금 선원 개개인이나 ITF에 가입된 국가의

외국선원노조와 직접교섭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선원에 대한 높은 선원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한편,세제면에서 NIS는 외국선주를 유치하기 위해 NIS등록

선을 소유한 선주에게는 노르웨이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우대를

제시하고 있다.이와 같은 세제우대와 함께 선주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외국선

주에게도 등록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종래에는 노르웨이인

또는 노르웨이인의 출자비율이 60%이상인 노르웨이 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한하

여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그러나 외국선주가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를 노르웨이에 설립하거나 자격을 갖춘 대표자를 노르웨이 내에 임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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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의 등록이 허용된다.다만 후자의 경우 선박의 관리는 노르웨이 본사가 있

는 선박관리회사에 위임되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NIS)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 선박등록지는 노르웨이의 Bergen에 두고 있으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등록에

관한 수속을 할 수 있다.

② 등록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국적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③ 등록선을 소유하는 회사는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지만,회사법

인에 대한 출자금의 국적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④ 노르웨이가 준수해야 할 해사관련 국제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⑤ 등록선을 소유하는 회사의 경영은 그 상당부분이 노르웨이 영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⑥ 등록대상선박은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과 off-shore선박에 한정되고,내항

선을 제외된다.

⑦ 등록선은 1987년 3월에 발효된 노르웨이의 새로운 선원배승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외국인 선주는 투자에 대하여 부분적인 면세혜택을 받는다.

⑨ 등록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노르웨이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⑩ 선박등록료는 종래의 노르웨이적 등록선에 비하여 낮다.

⑪ 등록선의 선주는 선원과 개별적으로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조직과 집단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등록조건의 완화와 더불어 선원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기대로 NIS

등록선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박찬재.2001,김성학.1995,경윤범.2007)

3)독일의 국제선박부가등록제도

부가등록제도는 독일의 고유한 선박등록제도이며 이 제도는 기존제도를 그대로

두고 특정선박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다.이제도는 보다 개

방적인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와 비교하여 자국선대를 중심으로 한 해운 및

조선에 대한 보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① 부가등록을 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항로에 종사하는 독일 국적선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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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가등록은 운송장관이 관장한다.(기존의 선박등록은 구 법원에서 관장,일종

의 사법사무인데 반하여 부가등록은 행정사무임을 의미함.)

③ 선주 및 그 단체는 외국인 선원과 독일 선원법의 규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 외국선원 본국의 임금 수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선원이 포함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독일법을 준수한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 조합에 소속된 외국인 선원의 고용계약상 분쟁은 독일 노동

법원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⑤ 외국인 선원은 독일 사회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⑥ 부가등록선은 운송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외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⑦ 부가등록선에 승선하는 선장과 직원은 독일 해기면장을 소지해야 한다.단,

외국면허 소지자도 독일면허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되고 동시에 독일어

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장관의 허가로서 승선이 가능하다.(박찬

재.2001,김성학.1995)

4)프랑스 역외등록제도(켈쿠엘렌섬:KerguelenIsland)

프랑스는 이전부터 본국외에 해외에 프랑스선의 등록을 인정하는 ‘원해등록법’(遠

海登錄法)이 있었다.극동,남태평양 등에 취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부티에 선

적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1977년 지부티가 독립하면서 동 선적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신하여 켈구엘렌섬에 새로운 선적을 설치 하였다.프랑스의 보호령으로서 이전

부터 원주민이 없고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기상관측자,연구인 등이 살고 있을 뿐

이다.그러나 자치권이 결정되고 있으며 형식상으로는 본국과 별도의 행정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본국의 법률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1978년 이후부

터 아라비아해,노르웨이 및 북해 등의 석유채굴기지에 운항하는 보급선(補給

線:supplyship)에만 한정하여 허용되어 왔던 본 제도에의 선박등록은 1980년대

중반의 계속된 해운불황으로 프랑스의 해운산업이 극히 어려운 경영국면에 처해

지게 되었다.국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

선과 내항선을 제외한 모든 건화물선(乾貨物船)에도 본 역외등록제도을 확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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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된다.이후 등록선박의 선복량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① 1986년 4월 KerguelenIsland에 등록가능한 선박은 해양작업이나 석유개발을

위하여 경제전관수역 또는 자국의 대륙붕에서 조업하는 전용선과 건화물선(dry

bulkcarrier)및 액체산물선(liquidbulkcarrier)이다.

② 1987년 1월 노․사․정부의 협의에 의해 KerguelenIsland에의 등록선박은 년

간 30여척 이내로 제한 변경을 위해서는 노․사․정부의 협의에 의해 가능토록

함.

③ 역외등록선을 편의치적선으로 볼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ITF의 공식적인 입장

은 표명되고 있지 않다.

④ 선박의 요건은 자국국민 또는 자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소유

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외국인 선원을 75%까지 배승 허용

⑤ 1986년 6월 17일 공포된 운수성 법령은 해양작업선이나 석유개발선의 경우는

선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해기사가 반드시 자국민일 것을 요구.기타 선박의

경우는 선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자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⑥ 외국인 선원의 고용조건은 외국의 선원조합과 개별노동협약에 의하여 고용조

건이 결정된다.(박찬재.2001,김성학.1995)

5)덴마크 국제선박등록제도

덴마크정부는 노르웨이가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NIS)와

유사한 덴마크 국제선박등록제도(Denmark InternationalShip Register:DIS)를

1988년 6월에 실시했다.덴마크는 해운수익이 그 외화수입 전체의 5～6% 정도에

달하는 해운국이다 1987～88년 사이에 덴마크선박의 해외치적이 급증하자 정부

는 선원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① 덴마크인이 소유한 선박에 한하며,내항선과 스칸디나비아 및 독일관련 항로

에 취항하는 화물선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승조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직급에 대하여 고용이 개방되어 있으나 선장

만은 덴마크인 또는 EC회원국 국민이어야 하는데,STCW협약국에서 발급하는

선원자격증은 덴마크해운당국에서 발급하는 면허증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

③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외국의 선원조합과 선주측과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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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의하여 고용협약이 체결되며,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박찬재.2001,김성학.1995)

6)네덜란드 국제선박등록제도

네덜란드는 자국 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에 신해운정책(New

ShippingPolicy)을 시행하면서 톤세제를 유럽최초로 도입하였으며,선원의 승선

요건에 융통성을 부여하고,선박의 검사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였다.2003

년에 선박등록법 및 선원법 등 각종 선박등록관계법을 통합하여 선원의 국적요

건을 철폐하는 법안도 준비하여 실행하고 있으며,특히 선장의 경우 네덜란드인

이라는 규정을 모든 유럽연합 EU국민이면 가능하도록 하고,차후에는 EU국민이

아니더라도 STCW협약 등의 일정한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하였다.73)

이러한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인력만으로 선장과 선원의 수요를 충족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한편 네덜란드는 안틸레스

(NetherlandsAntilles)역외선박제도가 제2선적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

으며,제2선적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이는 제2선적

제도가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네덜란드 등록선박은 EU 또는 EEA74)국가의 국적을 가진 1인 이상의 최소한

선박 소유권의 2/3이상의 지분을 소유,선주는 네덜란드 사업에 따라 네덜란드

내에 선사를 설립하거나 지사 또는 지점을 설립운영

② 사무소의 일일운영은 EU 또는 EEA국가의 국적을 가진 1인 이상에 의해 이

루어져야 한다.

③ EU 또는 EEA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선박의 선장 그리고 기타 선원 관

리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리권한(representativeauthority)을 가져야

한다.

④ 등록선박은 신청인이 선박의 소유자이며 네덜란드 선박으로서 등록요건에 일

73)Ernst&Young,ShippingIndustryAlman2002.

74)유럽경제지역(EuropeanEconomicArea,약칭 EEA)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유럽연합(EU)의

15개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4개국이 합쳐서 구성된 거대한 유럽 단일 통합시장이다.

1994년 1월1일에 EFTA와 EU와의 사이에 발효한 협정에 따라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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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소정의 서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⑤ 등록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과세소득 및 사회보장비 산정

기초소득의 19%를 제공하고 있다.(박찬재.2001,김성학.1995)

7)싱가포르의 국제선박등록제도

싱가포르의 완전독립을 쟁취한 1966년 9월에 해상법제정을 통해 싱가포르의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설립되었다.이 등록제도는 원래 싱가포르 시민과 싱가포르

에 등록된 기업에만 개방되었다.1970년대 싱가포르의 상선대의 급성장은 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을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춘 싱가포르의 해운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①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와 싱가포르 설립 기업만이 싱가포르의 선박의 소

유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외국 소유기업 또는 지방 소유기업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 할 수 있다.

③ 외국 소유기업이란 지분의 50% 이상이 비 싱가포르 시민에 의해 소유된 싱

가포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그리고 지방소유기업이란 지분의 50% 이상을

싱가포르 시민 또는 다른지방 소유기업에 의해 소유된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업

을 말한다.

④ 외국 소유기업의 소유선박은 최소 납입자본금 $50,000인 경우와 최소 16,000

G/T인 경우에 등록 될 수 있다.(박찬재.2001,김성학.1995,경윤범.2007)

8)홍콩의 국제선박등록제

1990년 12월 상선법령(등록)으로 확립되어 1984년 영국상선법(Merchant

ShippingAct)의 적용이 중지되면서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1990년 12월 이전에

등록하였던 선박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홍콩선적 선박으로 전환 되었으며,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1997년 7월 1일부터 중국과의 재통일에 따라서 홍콩특별행정

자치구(HKSAR)는 중국정부에 의해 독립된 선박등록제도를 유지하고(Hong

Kong,China)라는 명의를 사용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위임 받았다.

① 1999년에 톤세제도를 도입 등록선박에 대해 최초 등록비를 85%까지 경감하

고 등록비의 최고 한도를 1만5천 홍콩달러로 낮추었으며 연간 등록유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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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를 감액하여 최대 10만 달러로 한정 해운관련 조세부담을 편의치적 수준으

로 완화

② 홍콩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선박으로 간주 중국항만 기항시 항만세

경감의 혜택이 주어지며 주요 IMO관련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③ 미국선급(ABS),프랑스(BV),노르웨이(DNV),독일(GL),영국(LR),일본(NK),

한국선급(KR)등의 선급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및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④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요건은 없으며 다만 홍콩 해사청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STCW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

증도 인정을 하고 있다.(박찬재.2001,김성학.1995,경윤범.2007)

4.제주선박등록제도와 외국의 제2선적제도의 비교분석

1)외국인 선원 고용확대와 한국선원 지원제도 미흡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한 서구 전통해운국가들의 제도도입에 대한 가장 큰

동기는 선원비 국제경쟁력 향상이었다.고임금 구조의 인력난에 봉착했던 서구

해운국은 폐쇄적인 자국선원 고용구조로는 도저히 자국선대의 편의치적화를 막

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국의 법령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 자치령 등에 개방형 치

적제도를 신설하여 선원과 치적과의 연계가 느슨하게 운영되도록 한 제도가 역

외치적제도이다.또한 이에 등록한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의 치적국 선원관련 법

률을 적용하지 않고,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

록 입법화하는 한편 선주국 노조의 협조를 얻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서구 해

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하의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는 핵심 관리직

선원으로 하고 나머지 해상인력은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다

음은 각 국의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이다.우리나라 국제선박에 대해서는 국제선

박등록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외국선원 고용확대를 전제로 동 법에 국제선박

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노사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에 필요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현재는 국적선과 마찬가지로 척 당 부원선원 6명으로만 한정되고 있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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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당 6명을 기준으로 하는 선사별 T.O75)제도가 있을 뿐이다.또한,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2001년에 체결되어 선원법에 우선적으

로 적용키로 합의됨으로서 한국국제선박등록제도의 합법성이 보완된 바 있다.

제2선적제도(국제선박등록제도,역외선박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독일,영국 등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제도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선원고용의 융통성,세제지원,제도운영의 융통성을 들고 있다.노르웨

이의 경우 선원국적 요건에 있어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은 모두 외국인이 가능하

도록 하고 등록세와 등록수속을 매우 간편한 점을 들었으며,덴마크의 경우 외국

선원 고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영국은 선원의 고용에 있어서 선주에게 융통성

을 부여한 점을 꼽고 있다.결국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핵심은 선원고용의 융통성

확보와 조세감면에 있으며,외국선원 문제 해소 및 자국 노조의 동의 또는 협조

가 필요조건이므로,당사자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한편 자국 선원의

고용창출 및 자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선원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6>         각 국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국 가 명 척당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영국(Man Island)
 해기사 4인(선장,기관장,1등항해사,통신사)는 영국인

 부원은 국적요건 없음

노르웨이(NIS)  선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승선가능

프랑스  전체 선원의 35% 이상이 프랑승인

네덜란드  선장만 네덜란드인

덴마크  선장만 덴마크인

독  일  국적요건은 없으나 사실상 부원선원에 한정

일  본  선장과 기관장만 일본 선원

홍  콩  국적요건 없음

한  국  부원 6명만 가능

자 료 : 연구자 재구성

75)tableoforganization:인원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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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지원의 미흡

우리나라에서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유럽의 주요 해운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의

종류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운기업

에 부과하는 직접조세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공동시설세,주민세 등 8종의 조세가 부과되고 있다.그러나 유럽의 주요 해운국

가에서는 등록세 또는 영업세 중 1종만 법인세 또는 톤세 이외에 더 부과하고

있어 2종류의 조세만 부과하고 있다.

<표 Ⅲ-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선박관련 조세 비교

      구분

국가

선  박  관  련   조  세 기타 

목적세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한    국 취득가액의 0.02% 취득가액의 2%
※국제선박은 무세

장부가액의 0.3%
※국제선박50%감면

장부가액의 0.16%
※국제선박무세

농특세,교
육세,주민세

일    본 취득가액의 0.1% - 장부가의 
1.4%×1/15

- -

미    국 - - 0~2.83% - -

영    국 160파운드 - - - -

홍    콩
톤당 HK$ 3(톤세)

최대 HK$ 10만 
- - - -

독    일 - - 자기자본의 0.3% - -

노르웨이 12,600크로네＋순
톤당 1.05크로네 - - - -

덴 마 크 - - - - -

프 랑 스 - - - - -

싱가포르 순톤당 2.5S$
최대 S$ 10만 - - - -

그 리 스 - - - - -

파 나 마
$3,000＋GT당 

$0.1
- - - -

리베리아 척당 $2,500 - - - -

자 료 : 한국선주협회(1996). 우리나라와 주요 해운국의 조세비교.

<표 Ⅲ-7>과 <표 Ⅲ-8>에서 볼 때 한국의 조세 부담율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역외치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나 편의치적국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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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주요국가의 등록선박별 조세 부담 비교

국  가 취득시 조세부담
선박유지 
조세부담 합  계 비교지수

한    국 142,456 77,680 220,144 100.0

일    본 33,600 25,280 58,880 26.7

홍    콩 1,930 6,950 8,880 4.0

노르웨이 10,206 7,542 17,748 8.1

싱가포르 27,090 2,167 29,257 13.3

파 나 마 6,500 6,000 12,500 5.7

라이베리아 2,500 9,460 11,960 5.4

자 료 : 한국선주협회(1996). 주요국가의 조세부담 
※주:규모 36,000GT(18,000NT),매출액 33,600천달러,순이익 100천달러.

3)등기․등록 이원화제도

선박은 국적이 있고 저당과 임차 등 부동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선박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는 해사 행정상 필요한 선

박의 관리를 위한 선박 등록과 물권적 의무를 확정하는 선박 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즉,선박의 등기는 사법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효력발생의 요건이지만,선

박의 등록은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한 공법적 규제요건이다.오늘날 모든 국가는

선박의 공시제고를 채택하고 있으며,등록․등기를 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일원

주의와 우리나라와 같이 등기와 등록을 분리하는 이원주의로 나누어진다.우리나

라와 같이 선박의 공시제도로서 이원주의를 채택한 것은 일본 법제의 무비판적

인 수용과 선박의 경제적,국방적 가치 때문에 발생한 역사적 소산이라 볼 수 있

다.선박의 등기는 선박의 보호를 위한 제도인 점에서 이원적공시제도는 그 타당

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등기와 등록 관리의 분리 및 공시 절차의 이중성으로 그

합목적성을 상실하고 있다.



- 62 -

4)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태극기 게양 불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란 연불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

게 하는 선박확보 방법의 하나로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고,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항하는 선박이며,한국의 해운법,선원법 및 선박

안전법 등이 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현행법상 태극

기 게양이 불가능하여 용선기간 동안 원치적국(原置籍國)의 국기를 계속 사용하

게 됨으로써,치적국의 법령과 국내 법령을 이중으로 적용 받게 되고,외국선원

승선시 편의치적선박으로 분류되어 B/C(BlueCertificate)발급을 강요 받는 등

운항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국제선박으로 등록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태극기 게양권을 주는 것이 국제선박등록제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시

킨 당초의 취지나 국부유출 방지 및 번거로운 이중적 법률 적용 배제를 위해서

매우 타당할 것으로 본다.

5)필수선박등록제도의 불합리성

필수선박등록제도는 유럽의 국제선박등록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서 국민경제안정과 안보적 필요소요(必要所要)에 충당할 필요 최소

한의 해운력을 반드시 보유하겠다는 정책적 표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

다.필수 선박은 선사가 자사의 국제선박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국토해양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

을 지정할 수 있으며,필수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여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사에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되었을 때 선사가 받는 혜택이 거의 전무하여 호

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경제 및 안보적 측면에서 필수 선대의 유지가 긴

요하므로 필수선대 확충을 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한편,손실보상금

은 국제선박보다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선원 고용범위가 적어야 보상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현재 노사간 국제선박 승선 외국선원 고용범위에 대한 이견

으로 국적선에 대한 고용범위가 필수선박에도 그대로 준용되어 척당 6명으로 동

일하여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의 미확보로 필수선박을 지정하지 못하

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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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중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 해운국에서는 자국선원의

고용창출과 자국 해기인력(海技人力)유지를 위하여 선원의 소득세 완화,선원

및 해운기업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성 부담금의 경감,선원의 승하선 경비지원,교

육․양성비 부담 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며,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필

수선대에 해당하는 안보선대에게 척 당 년간 210만불씩 운항비 차액을 보조하고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책적 수단이 없다.따라서 우리해운업의 안정

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물자,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제철원료 등 주요 전략물자를 일정율

(50%)이상 필수선박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선진해운국의 제2선적제도(국제선박등록제도,역외선박등록제도)와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9> 제2선적제도의 비교(한국과 선진해운국)

구   분 국제선박등록제도(한국) 국제선박 및 역외선박등록제도(선진국)

조세지원

세제상 불리하며, 톤세제도가 한

시적으로 도입 제세측면이나 경

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부담

자사의 사정에 따라 기존세제 혹은 

톤세제도 중 유리한 세제를 선택

선원문제
선원고용에 있어서 융통성확보

와 자국노조의 동의․협조 필요
선원고용에 있어서 융통성 부여

등기․등록제도 등록이원주의

등록이원주의 : 프랑스, 일본

등록일원주의 : 영국, 네덜란드

등기일원주의 :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태극기 게양권의 문제 ―

필수선박등록제도
국가경제적 측면과 국방안보적 

측면에서 필요
―

자 료 :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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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제주형편의치적선 도입 활용방안

1.편의치적선제도의 확대도입의 의의

2002년 4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되었다.제주

선박등록특구제도는 국제선박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함 으로

써,우리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본 제

도의 시행원년인 2002년에부터 2007년말 한국선주 소유선박의 거의등록이 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

지 시행되어 오면서 위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목적이 이

루어 진 상태이므로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확대 발전

되어 가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한국해운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제주의 위상을 높

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제주의 재정수입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표 Ⅳ-1>은 2005년 1월 기준 주요 국가 그룹의 보유선박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2004년 총 세계선박규모는 895.8백만 DWT로 2003년 857백만 DW

T76)보다 4.5% 증가율을 보였다.이 중 선진국의 보유 선복량은 4.9% 증가율

(2003년 보다 11.3백만 DWT 증가한 241.7백만 DWT)로 세계 선복량의 비해 약

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일부 EU 회원국들이 등록선박에 대한 표준과세

원칙을 대체한 톤세를 도입하고 또한 2003년 10월 EU가 승인한 정부지원지침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2004년 주요편의치적국의 보유선복량은 총 세계 선복량의 45%인 404백만

DWT를 차지하였으나,2003년에 비해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의 상선대 확충을 위하여 제2선적제도나 국제선박등록

76)DeadWeightTonnage(DWT):재화중량톤수 해운에서 DeadWeight는 실제적으로 선박에 적재할 수 있

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선체 및 설비 기타의 기기,연료,식료품,음료수,관용수 등 소정의 시시설

과 장비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적재 할 수 있는 일체의 중량으로서 이것은 한 배가 흘수 몇 피이트(ft)일

때 몇 톤(ton)의 적재력을 가질 수 있는 가를 측정하고,이 때 이것을 그 배의 데드웨이트라고 말하며 일

반적으로 재화중량톤수라고 불리운다.그 단위는 보통 영국톤의 2,240lbs이며,용선료 산출의 기준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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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도입하고,톤세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로 편의치적국으로부터의 국적이

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Ⅳ-1> 등록국가 그룹별 보유 선복량 추이       (단위:백만DWT, %) 

구    분 1980 1990 2003 2004 2005

총 세계선복량 682.8 658.4 844.2 857.0 895.8 100.0

선진국 그룹

주요 편의치적국 그룹

러시아 및 동유럽 그룹

아시아 사회주의국 그룹

개도국 그룹

(아시아 개도국 그룹)

350.1

212.6

37.8

10.9

68.4

39.1

219.0

224.6

44.3

22.1

139.7

89.5

217.1

398.5

15.9

28.3

171.3

126.9

230.4

399.5

15.7

29.9

181.4

136.0

241.7

404.0

14.5

33.4

202.3

155.9

27.0

45.1

1.6

3.7

22.6

(77)

자 료 : UNCTAD,ReviewofMaritimeTransport2005,2006,p.27

또한 2004년 총 세계 선복량 중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2003년보다 20.9백만

DWT(11.5%)증가한 202.3백만 DWT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이 같은 증

가는 개발도상국의 전체 선복량의 77%를 차지하는 155.9백만 DWT로 선대확충

을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선주들이 투자한 결과이다.

<표 Ⅳ-2>에서 보듯이,2004년에 국제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국들이 자국선

박을 외국에 등록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즉 2004년의 12개

국의 총 외국적 등록 선박규모는 전체 보유 선복량 634.4백만 DWT 중 약 70%

를 차지하여 445.5백만 DWT를 나타내고 있으며,이들 12개국의 전체 보유 선복

량은 세계 전체 선복량의 75.6%를 점유하고 있다.특히 이들 국가 중 일본과 독

일은 보유 선복량의 80% 이상을 해외에 치적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다.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편의치적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상당한 차이점

을 보여 주고 있다.즉 사우디아라비아와 홍콩의 외국선 비중이 각각 92.1%,

57.9%를 보여 준 반면에 이란과 필리핀의 외국선 비중이 불과 4.9%와 21.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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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써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잇다.또한 선진국의 외국선 비중은 2004

년 72.2%를 나타내고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2005년 1월 기준으로 볼 때,외국선

비중은 81.3%에서 45.5%로 감소하였지만 외국선 규모는 2003년의 6.4백만 DWT

보다 약간 높은 6.9백만 DWT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2>  12개 주요 해운국의 선박규모(2005년 1월 기준)

해운국
보유 선박 척수 재화중량톤수(천 DWT)

국적선 외국선 합계 국적선 외국선 합계
외국선
점유율

세계
점유율

그리스   739 2,245 2,984 50,997 104,147 155,144 67.13 18.48

일 본   717 2,228 2,945 12,611 105,050 117,662 89.28 14.01

독 일   349 2,266 2,615  9,033  48,877  57,911 84.40   6.90

중 국 1,695   917 2,612 27,110  29,703  56,812 52.28   6.77

미 국   624 1,009 1,633 10,301  36,038  46,338 77.77   5.52

노르웨이   768   821 1,589 14,344  29,645  43,989 67.39   5.24

홍 콩   274   331   605 17,246  23,747  40,993 57.93   4.88

한 국   567   372   939 10,371  16,887  27,258 61.95   3.25

영 국   426   459   885 10,865  14,978  25,843 57.96   3.08

대 만   112   419   531  5,297  18,034  23,331 77.30   2.78

싱가포르   443   297   740 12,424   9,909  22,333 44.37   2.66

덴마크   300   346   646  8,376   8,491  16,867 50.34   2.01

소 계  7,014 11,710 18,724 188,975 445,506 634,481 69.23  75.58

세계전체 15,251 15,846 31,097 293,139 546,494 839,633 65.09 100.00

자 료 :UNCTAD,ReviewofMaritimeTransport2005,2006,pp.33-34

국제해운에서의 주요 편의치적국의 보유선박규모는 전년도에 0.5%의 미미한 증

가율을 보이다가,2004년도에 불과 1.9% 증가에 그쳤다.이는 일부 선진국들이

자국선주들에게 매력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경쟁력이 증대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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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최근 국제해운시장에서 해운선사들은 선원비,조세면제 및 최소한의 정

부규제 등을 이유로 자사 보유선박의 절대규모를 편의치적국으로 치적하고 있는

실정이고,이에 따라 해운개도국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선복량은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8년에 편의치적국의 총 선복량 중 1/3을 차지하였고,

2000년 초에는 세계 선복량의 61.8%(4억 4,210만 DWT)인 12,966척의 선박이 편

의치적국에 등록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이 같은 주요 해운국들이 편의치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선대 확충을 위하여 제2선적제도나 국제선박등록

제도를 도입하고,톤세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치적현상이 감소되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도 국적선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고 국적

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7년에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된 선박에 대해 세제혜택 및 외국인 선원 승선범위를 확대 하였으며,또한

2002년 4월에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신설하고 2006년에 부분적으로 톤세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

해운에서의 편의치적선제도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도

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선박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제도

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해운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제도

의 보완과 획기적인 세제개편 및 지원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역외금융센터의 도입 효과

1)域外金融센타의 도입의 필요성77)

역외금융센터라 함은 주로 유럽,미주 또는 아주대륙의 연안(offshore)에 소재하

는 지역(주로 도서지역:島嶼地域)에 의도적으로 창설한 비거주자 상대 역외금융

(offshorebanking)전문시장78)을 말한다.따라서 역외금융센터의 고유한 의미는

비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회계단위(unit)혹은 계정(account)의 형태를 설치하도록

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국내시장과 비대칭적인 규제와 조세를 적용하는 시장을

의미한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유인들은 외환통제의 완화,직접세와 원천세

77)김명종(1994).역외금융센타 도입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대학원.p10～11.

78)金璟林,국제금융 및 자금관리법,법문사,1983.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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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감 및 외국인의 지분소유,지불준비율 또는 이자율 상한규제 등에서 나타난

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특

별부서를 설치하여 비거주자들의 자산과 부채(負債)에 관한 별도의 계정을 관리

하게 된다.이러한 의미에서는 단지 아홉 나라가 역외금융시장을 설치하고 있는

셈인데,이들은 미국,싱가폴,바레인,필리핀,튀니지,대만,일본,호주 그리고

태국이다.역외시장은 원래 비거주자들을 위한 시장이기는 하나,위의 국가들은

모두 특별한 조건하에서 자금이 국내시장으로 누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79)

즉 역외금융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금융시장으로 비거주자간에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세제도나 외환제도 등과 같은 각종 규제상에 있어서 특전을 부여함으

로써 그들의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센터이다.따라서 역외금융시장은 외환

보유자와 다른 외국의 자금수요자와의 금융중개역활을 수행하는 소위 外-外形의

비거주자 상대 금융중개시장이라 할 수 있다.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수단은 자본과 외환거래에 관한 과세와 규제들이다.그러나 역외금융센타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센터의 부분집합으로서 현지국에 대한 금융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또는 외국의 금융업무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예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센터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작은 도시국가,군도 혹은 여지(餘地)소규모경제들이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하고

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경우 이 같은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게 되나 반드시 소규모

또는 후진경제국들만이 국내적 금융센터를 국제적 금융센터로 발전되도록 촉진

시키기 위해 규제면에서 유인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예컨대 런던이나

뉴욕같은 주요 역외금융센터들이 파리나 다른 경쟁 금융센터들을 능가하고 정상

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센터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정부의 끈질긴 노력

을 큰 이유로 들지 않을 수 없다.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역외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국제금융센터이다.

첫째,외국금융센터들을 유인하는 회계 및 규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역내금

융시장에 통상 가해지는 세금 및 외환관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통화당국으로부

터의 통제가 면제되거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79)崔生林,“국제금융센터의 조건”,「금융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한국금융학회,1994.6,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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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센터와는 달리 자유로운 외화조달,운용 및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외국금융기관들은 주로 현지국 정부는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격리시키기

위해 자본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와 세금을 자주 부과한다.그러므로,외국금융

기관들은 다소 ‘중개집산지(entrepot)’기능을 한다.

셋째,현지(現地)국들은 상당한 경제적 규모를 가지며 경제발전 수준은 ‘전통적’

(traditional)단계 이상으로 발전해 왔다.더 나아가 역외금융시장 소재국은 정치,

경제사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투자재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금융․법률․회계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시설 등 금융의 하부구조

(infrastructure)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다.(김명종.1994)

<표 Ⅳ-3> 역외금융센터의 4가지 분류

분  류 자금출처 자금의 사용처 예

기본센터(Primary) 범세계적 범세계적 런던,뉴욕

부킹센터(Booking) 시장외지역 시장외지역 낫소,케이만,아일랜드

자금공급센터(Funding) 시장외지역 시장내지역 싱가포르,파나마

자금모집센터(Collection) 시장내지역 시장외지역 바레인

자 료 : Yoon S.Park & Jack Zwick, 국제금융론, 박영사, 1990, p.229.

2)域外金融센타의 도입 효과

첫째,기본센터(primarycenter)는 전 세계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지만 주된 자금출처와 그 사용처는 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요시장지역내

(主要市場地域內)라고 할 수 있다.그 주된 시장은 고도로 발달된 선진공업국가

(先進工業國家)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잉여자금(剩餘資金)을 기본센터에 공급

하기도 하고 필요자금을 그 센터로부터 조달하기도 한다.기본센터는 국내금융센

터가 한 국가를 위해여 국제금융의 중개역활(仲介役活)을 담당하고 있다.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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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인 중개역활에 힘입어 유로커런시거래와 외환거래,국제금융 마케팅,유로크

레디트 관리 및 신디케이션,유로채 인수(引受)등과 같은 모든 분야에 걸쳐 역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그 시장지역(市場地域)에 대한 국제금융 및 금융의

중심지가 된다.기본역외센터의 금융 하부구조는 주요 국내 금융센터의 하부구조

와 경쟁이 가능하거나 심지어는 더 우수하다.이런 이유로 인해,기본센터는 단

순히 역외금융센터라기 보다는 오히려 종종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financial

center)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어의상(語義上)의 문제이고 역외금

융센터 중에서 특히 고도화되고 발전된 유형의 하나라고 함이 더욱 적절하다.

둘째,기본센터에 대조되는 역외금융센터로서 부킹센터(bookingcenter)를 들

수 있다.이는 유리한 세제 및 기타 규제상의 특혜를 이유로 국제은행들이 그들

의 유로커런시예금이나 국제대출(國際貸出)을 기장해 두는 소위 “패각지점(貝殼

支店:shellbranch)"으로 이용되고 있다.이 곳에서 은행들은 부킹센터에 사서함

을 설치하거나 또는 서류 보관 장소를 유지하는 정도의 아주 적은 투자만으로도

그 지역의 유리한 조세상(稅制上)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 부킹센터는 최

소 규모의 금융하부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이 센터의 금융중개 역활은 주로

그 지역 외의 고객들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같은 의미에서 부킹센터는

자금을 인접외부지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인접외부지역으로 대출해 주

는 소위 금융중개집산지(金融仲介集散地:financialentrepo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셋째, 기본센터와 부킹센터의 중간적 성격으로서, 자금공급센터(funding

center)와 자금모집센터(collectioncenter)가 있다.이 두 센터의 금융시장내 역할

은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다.싱가포르,파나마,홍콩,대만,필리핀 같은 자

금공급센터 그 외부 시장지역으로부터 자금을 들여와 그 지역내 고객들에게 역

외금융자금을 전달해 주는 내부지향적 금융중개 역할을 주로 한다.80)

자금공급센터에서 역외금융자금을 그 지역내부(地域內部)로 중개하는 것과 대조

적으로,바레인(Bahrain)과 같은 자금모집센터는 주로 외부로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즉,자금모집센터의 국제은행들은 그 시장지역의 낮은 자금수요력

(absorptivecapacity)에서 비롯되는 여유자금을 모아 이를 그 지역내 금융기관

80)싱가포르센터에서 수집되는 자금의 약80%는 아시아지역 이외의 국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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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關)들 보다 한층 정교한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역

활을 수행한다.이 같은 자금모집센터의 경제적 존재 이유는 국제적 규모의 예금

투자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다 하겠는데,이와 같은 효율적 자금활용은

역외금융센터의 전문화(specialization),고도화된 설비(設備:jointfacilities)그리고

제반 지원산업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 규모의 경제성(經濟性)과 적극적인 외부지

양성에 의해 달성되게 된다.

<표 Ⅳ-4>  역 외 금 융 센 터 의 유 형

종 류 지 역 특         징

선진국형
런던

뉴욕

 ㆍ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립

 ㆍ시장참여자는 대부분 국내은행

 ㆍ지급준비의무 및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법인세는 부과

중계지형

바레인

싱가포르

홍콩

ㆍ금융업을 전락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인위적 육성정책에

  힙입어 발달

ㆍ런던, 뉴욕의 시차를 이용 주요 시장이 폐쇄되는 되는

  시간대에 국제금융업무 수행

조세도피지형
바하마

케이만

ㆍ미국본토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의 기장을 위한 

  장소만을 제공

ㆍ인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

자 료 : 김진수(1990.12),역외금융센타에 대한 일고찰.영남대학교대학원,대학원논집 제7집

역외금융센터를 조세피난처(tax haven)란 조세도피처센터와 상호교환적으로

쓰고 또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혼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즉,조세피난지는

현지국의 비과세(非課稅)나 또는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과세로써 재산을

도피 시키고 이윤(利潤)을 축적시키거나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반면

에 역외금융센터는 국제금융업무가 현지국의 재정중립성(財政中立性)보장하에

수행될 수 있는 지역을 지칭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

이다.81)조세피난지나 역외금융센터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전제조건이 차등적인

외환통제와 조세부과이기 때문에 한 지역내에서도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차등

81)김진수,“역외금융센터에 관한 일고찰”,영남대 경영대학원,‘경영대학원론집’제7집,1990.12.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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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외환통제와 조세부과이기 때문에 한 지역내에서도 국내시장(國內市場)과 국

제시장(國際市場)이 분리되고 있어야 한다.이렇게 볼때 모든 역외금융센터들에

있어 공통된 특징은 순이윤(純利潤)에 대한 직접세(直接稅)는 면제되거나 낮은

수준이고,역외금융업무에 관련된 외환통제(外換統制)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역외금융센터는 국내금융활동(國內金

融活動)에 비해 외국금융부분에 대해 더 많은 업무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점에

서 전통적 금융센터와 구분된다.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상에서 분류한

어떤 형태의 역외금융센터라도 그 용어에는 첫째,이 센터들이 속한 나라의 조세

및 규제적 제도는 그들의 정부가 외국금융기관들을 이 센터들로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둘째,이 센터들의 외국금융부분(外國金融部分)

은 중계시장(entrepot)으로서의 기능을 하며,단지 예외적으로만 국내거주자들에

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셋째,현지국(現地國)의 경제규모가 무시할 정도로

작지는 않고,세계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즉 그들은 경제발전의

전통적 단계를 벗어난 국가들이다.82)(최생림.1994)

3)제주형편의치적선제도 도입의 한계

제주국제선박등록제도의 제한된 법제도의 한계로 인한 국제선박등록의 조건이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에 규정된 등록대상(본논문 Ⅲ-5))에 전술한 바와 같이 대

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 많은 부분이 대한

민국 소유의 선박만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 제주선박등록특구에 외국적 선

박의 유치는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하다.외국의 제2선적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2국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유형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시

행하는 국제선박등록제도와는 많은 부분이 완화된 규정으로 외국선박의 등록을

자유롭게 유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중심에 역외금융이 가장 중요한 부분

으로 자리하고 있다.세계적 추세를 보면 대규모 항만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해

운센터만이 해운금융허브가 되는 것은 아니다.즉,국제적 해운센터가 해운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대규모 항만과 첨단 부두시설 등

82)최생림,“국제금융센터의 조건”,「금융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한국금융학회,1994.6,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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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인프라(Infra)와 국제적 해운선사들이 존재해야 선박관련 역외금융센터가

성공한다기 보다는 규제나 조세 기타 비용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박

과 관련된 역외금융활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다.

해운과 관련된 금융거래가 정부의 규제 등의 제약이 최소한으로 적용되면서

이루어져야 발전 될 수 있다.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선진 역외금융센터들에 적용

되는 수순의 규제와 조세제도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경제규모가 지속적으

로 팽창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섬이

라는 조건,그리고 국제적 자연관광지 여건,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유수한 역외금융센터들 보다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점,홍콩을 제외하고는

동북아 지역 3국의 금융시장 및 제도가 실물경제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신흥 역

외금융센터가 태동될 여지는 크다.외국선박의 제주등록이 허용되고 제주등록 외

항선에 대해서 국내법규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법규개정이 이루어지고 조세면에

서 톤세제도의 도입으로 역외금융센터와 연계된 제주형편의치적선제도가 도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Ⅳ-5>  대 륙 별  역 외 금 융 센 타  설 립 현 황

구  분 국 가 ․ 도 시

아프리카  Djibouti, Liberia, Mauritius, Seychelles, Tangier

아 시 아

태 평 양

 Cook Island, Guam, Japan Offshore Market, Labuan, Macao SAR,  

 Marianas, Marshall Islands, Micronesia, Naure, Niue, Manila,      

 Tahiti, Bangkok Offshore Market, Vanuatu, Western Samoa

유   럽
 Andorra, Campione, Cyprus, Dublin, Gibraltar, Guernsey, Isle of   

 Man, Jersey, Liechtenstein, Luxembourg, Madeira, Malta, Monaco

중   동  Bahrain, Beirut

남․북미

카리브해

 Auguilla, Antigu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osta Rica, Puerto Rico,

 Grenada, Montserrat, The Netherlands Antilles, Panama,          

 Dominic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Grenadines, Turks and Caicos Islands,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US), Uruguay, West Indies

자 료 : 최생림.「수도이전과 서울 및 국가경쟁력 중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서울의 잠재력과 수도이전의 영향」. 서울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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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에서 보듯이 유럽지역의 제2선적제도가 역외금융이 실시되는 곳이 있

는 반면에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시행 성과가 있는 지역에서는 역외금융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시행을 하지 않는 곳은 등록조건이 제한된 부분

에서 차이가 있을 뿐 역외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 Ⅳ-6> 제2선적제도 ․ 편의치적제도 ․ 제주선박등록특구의 비교

구     분 등  록  조  건 역외금융

 Man Island(영국)
․영국국민 또는 외국인소유의 선박

․맨섬에 본거지를 둔 회사소유 또는 관리선박

․케이만,버뮤다,지브롤터:영국선박과 동일시

실시

 NIS(노르웨이)
․노르웨이국민,노르웨이회사가 소유한선박

․자본출자자와 국적에 관한 규정 없음

․선박의 경영,운항부서를 노르웨이두어야 함

미실시

 부가등록제도(독일)
․국제항해에 183일 이상 종사한 선박으로 신청제한

․새로운 법적등록제도가 아니라 행정조치에 불과
미실시

 켈쿠엘렌제도(프랑스) ․프랑스국민 또는 프랑스국민이 설립한 법인․ 미실시

 DIS(덴마크)
․덴마크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

․해외자회사 소유의 선박도 등록가능

․외국 선박가능(덴마크관련법령에 일정요건 부합시)
미실시

 네덜란드 국제선박등록제도
․네덜란드국민,네덜란드에 설립된 회사소유 선박

․안틸레스에 설립한 회사소유 선박
미실시

 싱가포르 국제선박등록제도
․싱가폴시민,영주권자,싱가폴설립 기업소유선박

․외국소유기업,지방소유기업의 싱가폴설립 기업선박
실시

 홍 콩 국제선박등록제도
․홍콩인,홍콩소재 선박관리업,선박대리업의 법인단체

․선령이나 선박에 대한 제한 없음
실시

 파나마,바하마(편의치적제도) ․내,외국인에 선박등록개방 실시

 대한민국 제주선박등록제도
․대한민국국민,법인이 소유한선박

․대한민국국적을 취득조건 임차한 선박
미실시

자 료 : 연구자 재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선박의 건조․매매시 국내금융

을 이용할 수 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건조․매매를 하

기 때문에 외국금융기관이 선박의 저당권 및 권리를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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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적국에 선박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례로 우리나라 선박투자

회사법에 관련규정을 보면(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2항)2003년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시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으

며,이로 인해 해외자회사가 선박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서 조세감면의 이익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83)

편의치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84)

각 행정기관마다 입장과 주장이 다르고,편의치적에 대한 명확한 법규의 부재

로 인해 해운기업에서는 현행법 제도하에 적절하게 편의치적하고 있다.해외자회

사의 합법적인 설립과 각종 계약체결 등은 현지법인 주체로 수행되므로 국내법

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편의치적은 금융권자의 자산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 편의치적을 선호함에 따라 선박 취득시 편의치적국에 선박의 국적을 등

록시키게 되지만,선박의 운항통제권은 선박투자회사와 용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선박확보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선박

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편의치적

국에 등록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선박투자회사는 편의치적국에 등록을 해야 금융

조달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자체 자본으로는 국적선사들이 선

박금융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치가 제도 활성화의

관건이므로 해외자회사의 설립과 해외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선박투자회사법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면 선가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겨우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그러나,국내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금융에 의한 선

박확보의 경우에도 파나마에 선박을 치적한 것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2002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적선사의 선복량은 뚜렷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2003년 420척(1100만GT)이던 것이 2007년 10월에는 677척

(1700만GT)으로 늘어났다.4개선박운용사들이 2004년 3월 선박펀드 ‘동북아 1호’

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까지 총62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해 확보한 선박은 총

68척에 달한다.펀드조성금액은 현재까지 모두 3조3407억원이다.

83)이훈종.“선박투자회사제도의 특성”.「사회과학연구」.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제22집 2003.p.60.

84)강종희,한철환,황진희.「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12.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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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 결 방 안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선박 치적에 대한 성향과 현행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

가 나왔다.85)

① 한국 외항선사가 자사의 선박을 한국국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측면과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숙련된 선원

을 고용하기가 유리하고 해운업 면허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와 관청,

노동조합과의 관계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한국외항선사가 자사의 선박을 편의치적화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선원비가 단일항목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으나,조세 및 관리비 항목을

합한 조세비용 측면이 가장 큰 항목으로 지적되었다.또한 행정기관,노동조합

등의 규제와 금융기관의 요구 및 금융상 용이성에 의하여 편의치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③ 한국외항선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선적을 유지하는 것은 선박금융공여

기관에서 선박의 재산권,저당권 확보가 용이한 제3국의 치적을 선호함에 따른

금융기관의 요구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다음으로는 세제 등의 이유로 국

적취득조건부나용선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으로 치적된 국적선박은 선원비,조세에서 편의치적선과의 비용경쟁력

이 매우 열악하고 국적선에 대한 지원이나 조세제도는 전무함에도,외항해운기업

에서 자사의 선박을 편의치적으로 이적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기선이나 주요 원

자재 수송선박의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면허요건

유지와 기존 국내 채무의 변제 및 해외금융의 곤란,외환관리법상의 제약이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고,기타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편의치적으로 이적시 발생되는

제반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적선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국적해운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답하고 있는 국내 및 국외금융 거래에서 가장 어

려운 점을 강조하듯이 현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활용되는 국내 및 국외의

85)박찬재.2001.「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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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선박의 재산권,저당권에 대한 외국금융권의 제3국 즉,편의치적이

보편화된 파나마,라이베리아,바하마 등 통상적으로 전통적 편의치적국에 치적

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국가들은 선박의 등록․매매에 관련된 역외

금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용이하게 되어있어 2007

년 전세계 선박의 66.5% 점유할 정도의 편의치적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직접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선박등록특구가 인정되었으며 선박

등록특구처럼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 세계에 걸쳐 하면서 선박의 주소지

만 제주도로 등록하는 것이 바로 역외금융센터의 대표적 역할이다.선박 대신에

회사의 주소지 등록을 제주에서 하면 역외회사(offshorecompany)가 되는 것이

다.따라서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는 일은 그리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

니라는 점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교통,기후,생활여건,호텔,전문인력,거의

모든 면에서 말레이시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 보다 제주가 낫다는 점을 부각함

으로써 여건불비론(與件不備論)을 주장하는 정부 및 역외금융에 대한 편향된 시

각으로 보는 단체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3.편의치적선제도의 도입에서의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역외금융센터의 도입 검토

한국 외항선사가 자사의 선박을 편의치적화 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선원비가

단일항목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으며,조세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경영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편의치적선과의 비용경쟁력이 매우 열악하고 국

적선에 대한 지원이나 조성제도는 전무함에도,외항해운기업에서 자사의 선박을

편의치적으로 이적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기선이나 주요 원자재 수송선박의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면허요건 유지와 기존 국내 채

무의 변제 및 해외금융의 곤란,외환관리법상의 제약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활용되는 국내 및 국외의 금융기관이 선박의 재산

권,저당권에 대한 외국금융권의 제3국 즉,편의치적이 보편화된 파나마,라이베

리아,바하마 등 전통적 편의치적국에 치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국가들은 선박의 등록․매매에 관련된 역외금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외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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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금융지원이 용이하게 되어있어 2007년 전세계 선박의 66.5% 점유할 정도

의 편의치적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제주형 편의치적선제도를 도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제주에 역외금융센터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현재 제주선박등록특구에 국적취득조

건부나용선도 등록을 할 수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제주에 등록이 되더라도 한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의 경

우 외국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서 편의치적국의 국적도 이미 취득한

상태여서 등록이 되더라도 국기게양은 어렵고 법적인 조건에서도 한국과 편의치

적국 양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모순된 제도이다.그러나 제주에 역외금융이

도입되면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은 제거된다.제주에 처음부터 등록이 되면서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완전한 대한민국선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다.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려는 서울,부산,인천,경기,제주가 국제금융 및 역

외금융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이러한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는 지역과 차별화된

역외금융 유치를 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선박등록특구가 인정되었으며 선박등록특구처럼 실

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 세계에 걸쳐 하면서 선박의 주소지만 제주도로 등록

하는 것이 바로 역외금융센터의 대표적 역할이다.선박 대신에 회사의 주소지 등

록을 제주에서 하면 역외회사(offshorecompany)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역외금

융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항만시설,통신회선,유수의 해운회사 등이 완벽한 인프

라 구축이 되어야 역외금융센터가 성공할 수 있다는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 현

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의 예를 들어 보면 유

치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선박법 및 선박등기법 법률 검토

우리나라에서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선박법」이고,선박

법에 근거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선박등기법」이다.

따라서,그 동안 편의치적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선박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그리고 선박은 항공기,자동차,중기 등과 마찬가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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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9조에 의하여 동산에 속하나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선박법의 내용만으로 편의치적선의 국적관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특히 근래에는 저렴한 생산요소를 찿아 국제적 범세계적 경영체제를 도입

하는 해운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념의 선박소유권으로 국적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일반적으로 편의치적선박은 편의치적국에 PaperCompany를 설립하여 그의 명

의로 등록만 하고 실제운항은 실질소유국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법인이 맡게 된

다.특히 근래에는 선박의 소유․운항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단적으로 제

1국이 실제 소유한 선박을 제2국에 주소를 둔 회사가법적 소유자가 되어 제3국

의 선박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제4국 거주회사에 의해 운항

관리되고 더 나아가 제5국으로 용선되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현대

해운경영에서 치열해지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주는 최적비

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선대를 운영하기 위해 소유(ownership), 관리

(management),운항(operation)을 분리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Ⅳ-7>  우리나라 운송수단별 등기․등록제도 비교

구    분 선  박 항 공 기 자 동 차

등기․등록제도 

및 근거법률

ㆍ등기․등록의 이원화

 - 등기(소유권취득):

   선박등기법

 - 등록(국적취득):

   선박법, 선적항지정

ㆍ등기․등록의 일원화

 - 등록만으로 소유권과  

   국적동시 취득

ㆍ등기․등록의 일원화

  - 등록만으로

    소유권취득

저당권 근거 상 법 항공기저당법 자동차저당법

관련법률 선박법,선박등기법 항공법 자동차관리법

자 료 : 한국선주협회.2007.해운연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박법이 정한 소유의 개념으로 선박의 국적을 구분하기

는 애로가 많고,같은 맥락에서 편의치적선의 경우 그 선박을 소유한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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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인지 아니면 편의치적국에 주소를 둔 국민 또는

법인인지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가 않다.한편 국제관행에서는 선박 등록

만이 선박 국적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선박이 일개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국가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여러 가지 국제적 관행이

있다.소유권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관계에 의해 선박소유권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흔히 소유권의 양도는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편의치적국가는 대부분 선박을 등록할 당시 법적 구비서류로서 공증을 필한

매매계약서 또는 신조선의 경우 건조증명서를 요구한다.이 선박매매의 경우 통

상 매도인은 편의치적을 의뢰한 자가 되며 매수인은 편의치적국에 주소를 둔

PaperCompany가 된다.따라서 편의치적을 함으로써 동 선박의 소유권은 실질

소유국에서 편의치적국으로 양도된다.그리고 편의치적선의 법적 소유권은 편의

치적국에 주소를 둔 PaperCompany에 있으며 그 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된다.현재 선박법 제8조는 선박의 등기와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데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한민국 선박이 실제로

소유 관리하더라도 편의치적화된 선박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니므로 등록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특히 편의치적국에서는 선박등록시 법적구비서류로 실질소유

국에서 이적되었음을 입증하는 말소등록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이중등록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편의치적 선박은 실질소유국의 등록대상

선박이 아니다.이와 같은 선박법상의 요건은 현재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고 있

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선박

도 아니고 등기 및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편의치적선박은

선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박등기법 제1조에서는 “선박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편의치적은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니며 동시에 등록대상도 아니므로

자연히 등기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편의치적선을 선박등기하지 않아도 선박법

에 저촉되지 않는다.등기와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선박공시제도를 일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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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하여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이 선박의 등록과는 상관없이 국적이 부여되

는 상황에서는 등록에 의하여 국적이 부여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선박

의 국적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처럼 외국국

적선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이중적으로 적용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발

생하게 된다.따라서 등기와 등록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선박에 관한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와 공법상 관리 및

규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목적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소

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에는 등록에 의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우리나라의 외

교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또한 기타 외

국국적 선박의 경우도 등록지에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또는 선사대표의 상주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록특구에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해야 한다고 본다.

3)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

련되는 행위에 관한 법률로 우리나라 선사의 편의치적선 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이와 관

련되는 행위

(2)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한다.)

(3)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4)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5)대한민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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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따라서 국제간 상거래를 행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

는다고 할 수 있다.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서는 자본거래를 신고 또는 허가

토록 하고 있고,자본거래의 허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 또는 신탁계약

②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③ 파생금융거래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④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⑤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본거래로서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

주자가 행하는 자본거래

⑥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

래 따라서 우리나라 선사가 해외에서의 선박을 확보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모든

활동은 외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현재 편의치적선은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니라 외국 선박이므로 수입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 해외송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외한거래제도하에서는 해

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금융을 이용하지 않고는 합법적인 편의치적선 확

보가 불가능하다.그러나 현재의 세계 해운여건에서 우리나라 선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금융을 이용하지 않고는 합법적인 편의치적선 확보가 불가능하

다.그러나 현재의 세계 해운여건에서 우리나라 선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

외에서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것은 애로가 많다.그리고 편의치적선을 전제로 우

리나라 선사가 선박을 확보할 경우 우리나라 선사가 파나마 등의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PaperCompany가 매수자가 되고 외국의 선주(중고선의 경우)가 매도자

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우리나라 선사는 법률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반면 선박매매대금은 우리나라 선주가 PaperCompany를 통하여 前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절차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즉 우리나라 선사는 어떤 식으로든

선박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 PaperCompany와 우리나라

선사간의 ‘진정한 연계’(genuinelink)가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다.그러나 해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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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이 PaperCompany를 설립하여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원인

행위가 없으므로 해외송금에 자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우리나라 선사

는 현행 외환거래제도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편의치적선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편의치적선과는 달리 합법화되고 있다.국적취득

조건부나용선의 편의치적이나 일반적인 편의치적이나 외형상 모두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다만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나용선 기간인 약12년 동안 편

의치적이 허용되고 동 기간동안 선박대금(이자포함)을 나용선료 형태로 분할상환

하며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 우리나라 선사에게로 이동된다.이러한 방법은 외국

환관리규정 제10-10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편의치적선은 할부매입 조건이 붙는 선박이 아니므로 용선료 지불

외의 선박대금 지불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국취부나용선

과 차이가 있다.이러한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로 인한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있어 외한지불수단이 어려운 점을 그나마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

법」이 제정됨으로써 선박의 확보를 위한 선박펀드 조성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

련되었다고 본다.이러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제주등

록특구와 연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운산업의 활성화 및 등록특

구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아직 역외금융제도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는 아직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역외금융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발전적인 제주선박등록제도의 기회가 될 것으

로 생각한다.

4)해운조세 부분 검토

선주가 선박을 편의치적 아래에 등록하면 선주에게 몇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소비자도 해운관계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이익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도 없지 않다.긴 안목으로

볼 때 소비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이익을 웃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많은 선주들에게는 편의치적이 지닌 이점의 대부분은 직접적이며 금전적인 보수

이다.기타의 이점도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오로지 못 마

땅한 것이 있다면,선주에 대한 중요한 이익이 개방적 등록이 폐쇄적이거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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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구별되는 전형적인 특질 몇가지를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국제노동회의

(InternationalLabourConferrence)86)의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선주들은 주로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들의 선박을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고 있다.

즉 ① 해운수입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거나,매우 적다.② 선박을 등록하는

절차나 그것을 등록에서 취소하는 절차 및 형식이 간단하다.그리고 누릴 수 있

는 선박의 소유권에 대한 비밀을 지킬 수 있다.③ 개방적 등록국은 국가적이거

나 국제적인 해운규칙을 강제하는 데에는 한정된 힘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한 선주에 대해서는 세금상의 특혜가 상당하다.첫째,

개방적 등록국은 대체로 그들의 국기 아래에 운항되는 선박이 국제거래에 종사

하고 있는 동안에 가득한 수입에 대하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

어 두고 있다.둘째,미국의 선주가 만약 선박의 운항을 감독하기 위한 회사를

개방적 등록국에 설립한다면,경제적 이익을 더욱 늘릴 수도 있고,미국의 세금

부과를 피할 수도 있다.

현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서의 세금면제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국적취득조

세로서 등록세,취득세,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있다.② 국적유지조세는

재산세와 교육세 그리고 공동시설세 등 이 있다.③ 법인소득관련조세로는 법인

소득세와 법인주민세가 있다.이 가운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그러난 이러한 먼제 혜택도 편의치적국에서 부여하

는 감면 범위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편의치적국에서는

보통 등록세(료)와 등록유지세 또는 톤세만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

문에 세금부담이 훨씬 경감되고 있다.이러한 면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의 세금관

련내용이 아직까지는 편의치적국보다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톤제제를 보완

하여 외국의 편의치적국과 비슷한 조건의 면세 혜택을 준다면 제주등록특구제도

의 확대된 제주형 편의치적선제도가 분명히 보다 발전된 선진국형 편의치적제도

가 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로 톤세제도에 대한 간략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6)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LabourConferrence):국제연합에 속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에 의하여

조직한 최고기관.1949년 10월 워싱턴에서 제1회 회의를 열어 주당 48시간 노동의 원칙을 세웠고,그후 여

러 가지 노동입법의 제정을 위하여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매년 한 번씩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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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TonnageTaxSystem)87)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

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 또는 이를 기반

으로 설정한 추정이익(NotionalProfit)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2008년 올해 첫 시행된 톤세제도가 일몰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현실에 처해 있다.

일몰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항구화와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한정하고,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제도의 효과와 영향,실

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이다.재정경제부가

2006년 정기국회에 상정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의 시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적용해 놓은 내용이

들어 있다.동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2007년 초부터 3년만인 2009년 말에는 톤세

제도가 그 효과를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세제를 발굴해 3년

단위로 일몰제도를 적용,해당 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제도의 효과를 검토해서 세

제연장의 여부를 확정하기로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일몰제도가 적용되

지 않는 제도는 76개 정도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톤세제도의 일몰제도 적용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제

도상 톤세적용은 한번 선택하면 5년간 유지해야 하는 강제사항이므로 시행 1년

차인 톤세제도에 3년 주기의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5

년간 적용키로 한 톤세제도가 기한을 채우지도 못한 채 일몰제 평가로 사라진다

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묵살되는 형국이기에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여러해에 걸쳐 준비된 톤

세제도의 시행효과를 단기에 평가하는 시스템은 제도도입에 소요된 노력과 비용

이 소비성에 그쳐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을 평가한다는 재경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톤세제도의 경우 평가시기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생각이 든다.최근 악화된 해운시황에도 불구하고 톤세

87)해운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

한 개별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이다.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특별세제로,1996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실시하였다.이후 노르웨이·독일·영국 등 유럽의 해운 선진국들

이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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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덕분에 경영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해운업계는 당혹해 하는 반응이다.자칫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해운강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은 분명하다.호황기에 톤세제도의 효과로 사선을 증대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

해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불황기를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업계

의 기대는 불과 4년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나치다 할 수 없다.

톤세제도의 도입취지와 시행내용을 십분 이해한다면,당분간만이라도 일몰제 적

용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그러나 재경부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간

부문의 모든 특례에 대해 제도의 존·폐 여부와 별개로 일몰제 도입을 기본원칙

으로 정했기 때문에 톤세제의 예외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현실이 그렇다면 해

운기업들은 톤세제에 의해 생겨난 이익을 사선 증대나 선원복지제도의 개선 등

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제도도입의 취지에 성실히 부합해야 한다.일몰제의 시험

대 위에서도 효과적인 제도로 당당히 평가될 때 비로소 한국의 톤세제도는 성공

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5)선원배승에 관련된 부분

편의치적을 이용하는 선주들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 이점은 고임금의 자국선

원 대신 저렴한 외국선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편

의치적국은 선적국 승무원의 배승을 선적부여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편의치적국에 등록한 선박은 자유롭게 저렴한 외국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따라

서 상대적으로 자국선원에 고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편의치적제도를

통한 선원비 절감효과가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한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할 경우 선주들은 사회보장비,연금 등 간접임금의 부담

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편의치적제도 이용으로 선주들은 편의치적국의 규정 혹은 외국 선원노

조와의 노동협약에 따라 승선인원정원 보다 적은 인원으로 선박의 운항이 가능

해 선주들의 선비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선가 3,360만달러의 선박에 21명의

선원이 승선할 경우 우리나라는 선박취득 후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선원비로 83

만 5,000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나,편의치적선 및 제2치적선은 그것의 6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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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54만 2,000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국적선원의 장기고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hazard)나 노조결성에 따른 경영압박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

도 선사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선원배승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선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나름대로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불구하고,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서 이제는 해결안이 없을 경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까지 뚜

렷해지고 있다.선원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선원직을 희망하는 유자격지

원자의 수가 수요에 비하여 크게 모자란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선사가 지출해

야 하는 선원비가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유럽 해운선진국에서 우리 제주도와 같은 선박등록특구제도와 유사한 제2선적제

도를 시행하였으나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많다.그 이유는 선주들의 입장에

서는 편의치적선만큼 매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편의치적으로의 이적을 선호하였

기 때문이다.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볼 등록제도중 노르웨이의 국제선박등록

제도 이다.내용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개방한 점이다.이점이 제

주형 편의치적제도의 기반으로 제주에 맞는 제주형 편의치적선제도로의 제도개

선의 방향이다.제주가 편의치적제도로 변형이 된다면 또 다른 파급효과가 있다.

다름이 아닌 외국선원의 배승이 2010년부터 전면 허용이 되고 합법화되면 선원

에 따른 선원해기사 면허를 해당국 해기사면허로 갱신하여 승선하여야 된다.이

것은 국기주의에 따른 선원들의 승선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편의

치적국들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선원의 사관,부원에 따라 면허의 갱신비용은 다

르지만 1인당 평균 US$200불 정도로 면허갱신부분 수입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업무는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국가사무

는 위임사항으로 제도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6)선박금융과 선박투자회사제도 부분

현재 선박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선박 모두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편의치적의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고,조세를 경감하기 위해서이

다.2003년 선박투자법 개정시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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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2항),이로 인해 해외자회사가

선박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 조세감면의 이익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

기,저리의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편의치적에 대한 정부의 입

장은 명확하지 않다.각 행정기관마다 입장과 주장이 다르고,편의치적에 대한

명확한 법규의 부재로 인해 해운기업에서는 현행법 제도하에 적절하게 편의치적

하고 있다.해외자회사의 합법적인 설립과 각종 계약 체결 등은 현지법인 주체로

수행되므로 국내법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편의치적은 금융권자의 자산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 편의치적을 선호함에 따라

선박 취득시 편의치적국에 선박의 국적을 등록시키게 되지만,선박의 운항통제권

은 선박투자회사와 용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선박투자회사의 선박은 대부

분 파나마에 편의치적을 하고 있으며 자본조달이 용이하다는 점과 조세혜택이

주된 이유이다.

① 해외금융시장의 자본조달

선박확보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선박에 저

당권을 설정하게 된다.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선박투자회사는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해야 금융

조달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의 편의치적국의 법 제도는

투자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금융기관의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

게 하는 이점이 있다.또한 편의치적제도가 인정될 경우에 선주는 편의치적에 대

한 아무런 부담감 없이 단순나용선,선박건조 후 장기용선,선박 매각후 용선 등

다양한 형태로 선박을 확보,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재 우리나라 자체

자본으로는 국적선사들이 선박금융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따라서 외국자

본의 유치가 제도 활성화의 관건이므로 해외자회사의 설립과 해외자회사가 선박

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선박투자회사법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

례규정에 의하면 선가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그러나,국내금융시장으로부

터의 차입금융에 의한 선박확보의 경우에도 파나마에 선박을 치적한 것은 문제

점으로 볼 수 있다.

② 조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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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편의치적국들은 자국에 치적하는 선주들에게 통상적으로 최초 등록세

와 매년 갱신료를 부과할 뿐 선박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세

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이러한 세제혜택은 해운회사의 자사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해운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1998년도부터 시행된

국제선박등록제도가 그 동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국제선박등록특구제를 시행하였다.2005년

1월 현재 제주선박등록특구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은 국적외항선 357척,

BBC/HP선박 123척으로 총 480척이 등록하였다.국적외항선의 국제선박등록의

주된 이유는 등록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신규등록선박

의 경우 취득세와,농특세,지방교육세의 세금이 면제가 되며,국제선박에 등록된

국제선박이 선적항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가 면

제된다.따라서,선박등록과 관련된 세제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의 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선박투자회사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금융차입을 위해서는 선박담보제도로서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보유 관련 세제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편의치적 이유가 해외자

본의 원활한 차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갖게 되는

장점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독일의 K/G펀드와 노르웨이의 K/S펀드 제도

의 활성화요인이 선박펀드소유의 선박에 대한 고속상각,선박매각에 대한 조세감

면혜택 등의 정부의 세제지원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따라서,선박투자회사제

도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선박을 우리나

라 국제선박등록제도에 등록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현재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외금융센타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이명박정부에서도 역외금융센타설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편의치적선제도와 병행하여 제주도의 제주선박등록제도에도

탄력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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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국제해운에서 선박의 해외치적이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이

같은 해외치적을 통한 해운기업의 국제화전략은 주로 전통해운국들이 기업의 운

영비 및 재정압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기업운영의 유연성을 확대

시킬 목적으로 채택되어 왔다.국제해운에서 특정 국가들의 편의치적국(실질적으

로 규제없이 어떤 국가의 선박이든 국적등록을 허용하는 국가)으로 발전된 것은

불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이었다.즉,편의치적선제도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불과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1940년대 말엽 리베리아

가 편의치적국가 그룹에 참가하면서부터 널리 확산되었다.

개방등록(Open registers)이나 편의치적(Flag ofConvenience)이라는 단어는

1950년 이후 많이 사용되었지만 실제 편의치적을 활용한 것은 수세기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최근 국제해운시장에서 해운선사들은 선원비,조세면제 및 최소

한의 정부규제 등을 이유로 자사 보유선박의 절대규모를 편의치적국으로 치적하

고 있는 실정이고,이에 따라 해운개도국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선박량은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8년에 편의치적국의 총 선박량 중 1/3을

차지하였고,2000년 초에는 세계선박량의 61.8%(4억 4,210만 DWT)인 12,996척의

선박이 편의치적국에 등록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이 같은 주요 해운선사들의

편의치적현상은 2004년 주요 편의치적국의 보유 선박량이 총 세계 선박량의

45%(4억 4백만 DWT)를 나타내,2003년에 비해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즉 세계 해운국들이 편의치적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

기 위해 1997년에 국제선박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된 선박에 대해 세제혜택 및

외국인 선원 승선범위를 확대하였으며,또한 2002년 4월에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를 신설하고 2006년부터는 톤세제도를 도입하였다.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해운에서의 편의치적선제도의 중요성을 재평가

하고,이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선박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해운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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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보완과 획기적인 세제개편 및 지원 등이 뒤따

라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제주

선박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제주형 편의치적제도로 발돋움 할 수 있

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맺으려 한다.

첫째,해운선주들은 편의치적이 보편화된 파나마,라이베리아,바하마 등 전통적

편의치적국에 치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국가들은 선박의 등록․매

매에 관련된 역외금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용이하

게 되어있어 2007년 전세계 선박의 66.5% 점유할 정도의 편의치적활용도가 높다

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선박등록특구가 도입되었으며

선박등록특구처럼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 세계에 걸쳐 하면서 선박의 주

소지만 제주도로 등록하는 것이 바로 역외금융센터의 대표적 역할이다.선박 대

신에 회사의 주소지 등록을 제주에서 하면 역외회사(offshorecompany)가 되는

것이다.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려는 서울,부산,인천,경기,제주가 국제금융 및

역외금융센터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이러한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는 지역과 차

별화된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한다.제주특

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중

앙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선박법,선박등기법 및 선박등록제도의 법률정비를 통한 한국국적 국제선

박 뿐만 아니라.현재 시행되는 국제선박등록법을 가칭 “제주국제선박등록법”으

로 단일화하여 국제선박업무의 일원화 및 편의치적선(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실질적인 국적취득으로 등록 및 등기시 일원화 하여 선박의 이중성을 지니지 실

질적인 국적선이 될 수 있어야 한다.아울러 선박의 등록에 관한 절차의 개선으

로 제주해양청에서만 등록을 전담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항만청에서도 등록업

무를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외국의 경우 대표적

인 편의치적국인 파나마의 경우 서울,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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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외국환거래에 관한 법적인 제도개선과 선박금융거래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역외금융센터의 유치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

고 있는 역외금융센타의 유치가 현실화 된다면,제주형 편의치적선제도의 도입을

앞당겨 주리라 생각한다.현재의 편의치적선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선박이나 법인

이 선박을 도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선박매매․도입에 있어 금융거래의

걸림돌이 되어왔다.역외금융제도를 통하여 선박의 거래나 도입에 있어 금융기관

의 보증 및 PaperCompany의 유치로 더 많은 외국적선박의 제주선박등록특구로

등록이 되리라 생각한다.

넷째,해운조세 분야에서도 지금의 제주선박등록특구에서의 조세혜택은 아직까지

는 다른 편의치적국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톤세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

항이다.해운을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조세제도이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조세로 오래전부터 정부에 건의를 하였지만 2006년 한시적으로 톤제제도

를 도입하여 일몰제(2009년 까지)정책으로 실질적인 효과도 못 얻을 형편에 처

해있다.외국의 제2선적제도의 조세제도를 검토하여 반드시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야만 제주형 편의치적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현재 선박금융과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장기저리

의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주선박등록특구가 더 확대 운

영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이루어졌다.현재 제주선박등록특구에서는 국적취득조

건부나용선이 등록이 될 수 있지만 반쪽짜리 특구제도여서 많은 외국선박 유치

가 어려운 현실이다.외국금융기관에서 금융담보설정에 따른 권리를 위하여 파나

마등 외국의 편의치적국을 선호하고 있다.해운선사가 주된 편의치적제도를 이용

하는 목적이 조세문제가 아닌 금융조달상의 문제가 주된 활용이유라면 동 제도

역시 한계가 있다.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에 만족하지 말고 금융조달

조건(역외금융)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선원배승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현재 국가필수선박에서는

전원 자국선원을 배승토록하고 있다.이러한 배승제도는 3D업종으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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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직에 대한 매력이 없고 승선생활을 계속하는 젊은 해기사 또한 부족한 실정

이다.병역특례법 또한 폐지될 위기에 있어 해운환경이 갈 수록 어려운 상황이

다.현재 부원6명까지 허용을 하고 있으나 2010년에 보다 더 많은 선원을 승선시

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일곱째,현행 우리나라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특별한 제도인 필수선박제도를 활성

화 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상에서 규정한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인 군수물자,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제철연료를 안보

화물로 지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화물을 필수선박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필수선박 선원비 차액보전제도를 한국선원 고용 장려금제도로

전환하고 한국선원의 고용창출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선원소득세 경감,사회

보장비 보전 등 조세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주선박등록특구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많은 수의 국적외항선이 등록이 마무리된 상태라

더 이상 제도의 효과성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그나마 제주에 등록제도를 유치하

여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그러나 주어진

제도를 개선하여 제주형 편의치적선제도로 확대하여 간다면 아마도 제주특별자

치도도 세계적인 해운 및 금융의 기지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부가효과 또

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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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ontheSubstantialImprovementoftheAct

ofShipRegistrationforJejuSpecialZone

- FocusingonintroductoryplanofaJeju-typeFlagofConvenienceSystem -

DespiteaninternationalregulationfortheFlagofConvenienceSystem,this

system (FoC)ispositionedasthemainregistersystem intheinternational

shippingindustry.Overall,amongthetotalworldfleet,withatotaltonnage

of0.89billion,0.44billionoftonnage,nearlyaccountingfora45% shareof

theworldfleet,hasbeenregisteredthroughtheFlagofConvenienceSystem

orSecondRegistry.Inaddition,thetoptencountries'shareoftheFlagof

ConvenienceSystem onthetheirtotalfleetaccountsfor70%.Thisfacttells

thecurrentstatusoftheFlagofConvenienceSystem intheshippingworld

today.

Rightnow,mostshippingnations,includingtheleadingshippingcountries,

use the Flag ofConvenience (FoC)System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enceoftheirdomesticvessels.ThereasonwhyFoCaccountsfor70%

~90% oftheregistryincountriesliketheUSA,JapanandSweden,where

thetaxandlaborcostsofthecrew arehigher,whichiscloselyrelatedto

internationalcompetence. Meanwhile,traditionalshippingnationsinWestern

Europe,aretryingtointroduceapreventionsystem ofFoC forthepurpose

offosteringtheirdomesticshippingindustryandnationalsecurity.MostEU

countries,including Norway,UK,France,Holland,Germany,andDenmark,

are also providing as same benefits asFoC,by introducing the Second

Registry,alsocalledanoffshoreregistryorinternationalshipregistry.

In Korea,thepercentageofforeign flag carriersusedtobeover70%.

However, aftertheintroductionoftheActofShipRegistrationfor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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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Zone,thesharedroppedto 30%,becausetheFoCwaswidelyused

inKoreabeforetheintroductionoftheActofShipRegistrationforJeju

SpecialZone.ButtheuseofFoC inKoreawasmainly BBC/HP,intended

forfinancialconvenience,notfortheimprovementofinternationalcompetence.

ThereasonforthepooruseoforiginallyintendedFoC isthatthesystem

hasnotbeenallowedofficially.AlthoughBBC/HP ships,usedforfinancial

convenience,areflag-of-conveniencevessels,they arecharged with same

rights and duties as nationalflag carriers.However,the Actof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Zone,introduced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enceintheshippingindustry,isstillincomplete,comparedwiththe

OffshoreRegistryandtheSecondRegistrycarriedoutinEurope.

Currently,internationalship registration is minimaldue to the legal

limitations.Nevertheless,theintroductionofashipregistrysystem toJeju

hassignificance,sincetheregistration ofshipsispaying offin theJeju

SpecialZone.Throughagradualimprovementofthesystem,however,itis

expectedthattheActofShipRegistrationforJejuSpecialZonewillplaya

practicalroleinregisteringforeignvessels,liketheshipregistrysystem in

Norway.

Itisbelieved thatamoredown-to-earth plan,combined with offshore

banking,willpossitively affecttheintroduction oftheJeju-typeFlag of

Convenience System.As seen in the foreign countries operating Second

RegistryorFlagofConvenience,thefactthatnocountryisoperatingaship

registrysystem withoutoffshorebanking,willsupporttheabovepoint.

Theaim ofthisstudyistosuggesthow toimprovetheexistingtheAct

ofShipRegistrationforJejuSpecialZone,throughtherealisticadoptionof

the Flag of Convenience System widely used in international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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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management,based on thedetailed analysisofforeign countries

whichusetheSecond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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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令 資 料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일부개정 2004.1.29법률 제7157호]

제47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등) 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

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2008.3.28법률제9045호]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선

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

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2008.2.29법률 제8852호]

第1條 (目的)이 法은 國際船舶의 登錄과 國際船舶에 대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海運産業의 國際競爭力을 높이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10.4>

1."國際船舶"이라 함은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商船으로서 第4條의 規定에 의하

여 國際船舶登錄簿에 登錄된 船舶을 말한다.

2."船員"이라 함은 賃金을 받을 目的으로 國際船舶에서 勤勞를 제공하기 위하

여 雇傭된 者를 말한다.

2의2."외항운송사업자"라 함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

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

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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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國家必須國際船舶"이라 함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時(이하 "非

常事態"라 한다)에 國民經濟에 緊要한 物資와 軍需物資를 輸送하기 위한 國際船

舶으로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船舶을 말한다.

제3조 (등록대상 선박)①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다만,국·공유 선박,「어선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어선은 제외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3.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선령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10.4]

第4條 (登錄節次)①國際船舶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

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박소유

자등은 國際船舶의 登錄을 하기전에 「선박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

해 船舶을 船舶原簿에 登錄하고 船舶國籍證書를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6.10.4,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船舶의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당해 船舶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船舶의 登錄對象이 되는 船舶인지의 여부

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에 변

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2008.2.29>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다만,「해운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10.4]

第5條 (外國人船員의 승무 <개정 2006.10.4>)①船舶所有者등은 國際船舶에 「선

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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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資格證明書를 가진 外國人船員을 승무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4,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船員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船員을 構成員으로 하는 勞動組合의 聯合團體(이하 "船員勞動組合聯合

團體"라 한다),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

업자협회"라 한다)등 利害當事者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6.10.4,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船員의 資格證明書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第6條 (外國人船員의 勤勞契約등)①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

는 國際船舶에 승무하는 外國人船員에 대하여 적용되는 團體協約의 체결에 관한

權限을 가진다.<개정 2006.10.4>

②船舶所有者등이 國際船舶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外國人船員을 雇傭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에 따라 당해 外國人船員과 勤

勞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③船舶所有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協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團體

協約을 체결한 날부터 15日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第7條 (團體協約의 게시 <개정 2006.10.4>)船舶所有者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의 내용을 記載한 書面을 船舶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第8條 (國家必須國際船舶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은 非常事態에 대비하여 國際

船舶과 船員의 효율적 活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際船舶으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船舶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

하여 國家必須國際船舶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國家必須國際船舶에 대하

여 外國人船員의 乘船을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外國人船員

의 乘船을 제한함으로써 당해 船舶所有者등에게 賃金負擔으로 인한 損失이 발생

한 때에는 당해 船舶所有者등에게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國家必須國際船舶의 指定節次,外國人船員의 乘船制限基準,船舶所有者등에

대한 損失補償의 基準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의2(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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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의 소유자,외항운송사업자,이용 화주(貨主)및 관련 단

체들로 구성된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운영협의회의 구성방법,협의 내용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0.4]

第9條 (國際船舶에 대한 지원)①政府는 國際船舶에 대하여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減免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6.10.4>

제10조 (등록의 말소)①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

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제선박

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당해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선박의 존재 여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다만,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그 기간 내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6.10.4]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조 (목적)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4>

제2조 (등록대상 선박)「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이상의 선

박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선박으로 한다.다만,「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

법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급에 등록을 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7.4.4,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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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

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2.29>

1.국제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

2.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

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 (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한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

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필수선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

선박지정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

는 당해 연도의 12월말까지 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필수선박의 지정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월이내에 동 승선제한기준을 이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조 (필수선박의 지정해제)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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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

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은 척당 부원 6인 이내로 한다.

제7조 (손실보상의 기준)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기준 및 범위에서 정

하는 선원수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수를 뺀 선원수를 대상으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

하여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 및 등급별,선박의 종

류별과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

을 당해 연도의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320일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손실보상의 절차)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의 소유자등은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손실보상지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조의2(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①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범위

에 관한 사항

3.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시 역할에 관한 사항

4.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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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국제선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2.29>

1.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2.조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3.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지명하는 자 2인

4.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가 지명하는 자 2인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가 지명하는 자 1인

6.그 밖에 해운물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4.4]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해양수산부령 제4호]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4>

제2조 (선령기준 비적용 선박)「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

합회의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개정 2007.4.4>

1.국제만재흘수선증서

2.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의 경우에 한한다)

4.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물선안전구조증서·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의 경우

에 한한다)

5.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6.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박의 경우에 한 한다)

제3조 (국제선박의 등록신청등)①「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4,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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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박국적증서사본

2.국제톤수증서사본

3.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4.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사본(법 제3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5.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증서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

의 경우에 한한다)

6.「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또는 제2조의규정에 의한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7.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이하 "운

항선박명세서"라 한다)사본

8.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사본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08.3.14>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7.4.4,2008.3.14>

1.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

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선박명 또는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선박국적증서 사본

3.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등록선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제4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송물자)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5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신청)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필수

국제선박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국

가필수국제선박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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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선박등록증사본

2.신청일 현재의 승무원명부

3.선박의 운항계획을 기재한 서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자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선박법 [일부개정 2008.3.28법률 제9007호]

제1조 (목적)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1999.4.15>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선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

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부선 :자력항행능력(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

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

다.

1.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전문개정 2007.8.3]

제2조 (한국선박)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

으로 한다.<개정 1999.4.15>

1.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

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 (선박톤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8.3>

1.국제총톤수:「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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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총톤수: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

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순톤수: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재화중량톤수: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2008.2.2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국기의 게양)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6조 (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1999.2.5,2008.2.29>

제8조 (등기와 등록)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다.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

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8.3,2008.2.29>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

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2008.2.29>

③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2008.2.29>

④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선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조 (목적)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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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적항)①「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의한다.<개정 2008.1.31>

②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한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0.11,2008.1.31>

1.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2.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

무소장을 포함하며,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

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선박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지체 없이 선

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8.1.31]

◦ 선박등기법[일부개정1999.4.15법률 제05972호]

제1조 (목적)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12.31>

제2조 (적용범위)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

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다만,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1999.4.15]

제3조 (등기할 사항)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

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소유권

2.저당권

3.임차권

제4조 (관할등기소)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5조 (준용규정)부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

13조·제17조 내지 제40조·제43조 내지 제55조·제57조 내지 제89조·제112조·제113

조·제117조 내지 제129조·제134조·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제166조 내지 제173

조·제175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19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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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일)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선박법) <제5972호,1999.4.1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제2조제3호,제26조의2의 개정

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

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

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다만,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2008.2.29법률 제08863호]

제1조 (목적)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

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

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

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3."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

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선박운항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대선)받아 그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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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대

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9.2.4]

제3조 (선박투자회사)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다만,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

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

을 고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7.12.27]

제4조 (「상법」의 적용)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5조 (명칭의 사용)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7]

제6조 (존립기간)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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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를 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

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선박투자회사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것

2.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건전할 것

3.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할 것

4.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적절할 것

5.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할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

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공선[관공

선:국가가 연불판매(연불판매)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

을 말한다.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

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

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대상이 되는 관공선

2.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3.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방법,절

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 관공선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

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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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① 선박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선박운항회사 또는 선

박의 건조·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

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

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

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4조 (업무의 범위)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선박의 취득

2.선박의 대선

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주식의 발행

5.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제3조제

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1.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2.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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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

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

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

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 (대선)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9조 (거래의 제한)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2.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

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3.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

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07.12.27]

제30조 (업무의 위탁)①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중 제2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서는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선박운용회사가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에 관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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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제30조 (업무의 위탁)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선박운용회사가 등록을 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투자매매업 또

는 투자중개업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식

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7][시행일 :2009.2.4]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상근 임직원 중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또는 금융기관의 근무경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4.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

추고 있을 것

7.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사이,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

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7][시행일 :2009.2.4]

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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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전문개정 2007.12.27]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① 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개정 2008.2.29>)①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

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선박

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

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

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

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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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7][시행일 :2009.2.4]

제50조 (해산보고)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

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7]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

(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전문개정2007.12.27]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①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제17조,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및 제2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전문개정 2007.12.27][시행일 :2009.2.4]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

까지,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제34조부터 제43조

까지,제48조,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제56조,제58조,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86조부터

제95조까지,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제18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

까지,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제229조부터 제253조

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

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

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08.2.29>[전문개정2007.12.27][시행일:2009.2.4]



감 사 의  글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이제는 마쳤다는 후련함보다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

이 더 큽니다. 학문적 기초도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으면서 석사 과정을 시

작했으나 중도에 포기하려고 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때마다 처음을 되새기

며 다시 마음을 먹고 새 학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마무리 단계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행정학이란 과정을 방송통신대학에서 시작하여 행정학이 무엇

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작한 학문이라 부딪치는 어려움도 적지 않

았습니다. 지나온 10여년 가까운 시간이 결실을 맺는다는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 논문을 쓸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용기를 북돋워 주신 양덕순 교수님 

그리고 논문지도를 하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신 강동식 교수님, 강영훈 교수님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가르침

을 주신 양영철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 황경수 교수님, 남진열 교수님, 오승은 

교수님을 비롯하여 원생들의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 주시던 행정실 

부홍진ㆍ김성희ㆍ이수정 선생님과 윤원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16기 원생님들과 함께 강의 받으며 지낸 3년간의 추

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모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면서 어려

운 시간을 쪼개며 열심히 강의를 받고 리포트 준비하시는 모습이 아름다고 존경

스럽습니다. 행정대학원 16기의 모든 일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신 강문봉 회장

님, 현상숙 회장님, 오종훈 도의원님, 허진영 도의원님 김완택ㆍ함문희ㆍ박혁진

ㆍ조성종ㆍ박태희ㆍ양일호ㆍ오태수ㆍ김영호ㆍ김성부ㆍ김성기ㆍ박정식ㆍ진권신ㆍ  

 고형종 그리고 지금 현재도 타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장봉열ㆍ김영근ㆍ좌재봉, 

사법행정 정영진ㆍ강기형ㆍ김상오 등 동기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방송통신대학교부터 같이 동고동락 하며 대학원과정까지 총무를 맡아 고생하신 

김경범 형님과 고팡회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대학원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성권 과장님, 박원철ㆍ부정

옥ㆍ문경삼 계장님과 오정숙 담당관님, 김철연ㆍ강금화 계장님 먼발치에서 응원

해 주신 김대근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일일이 지면에 다 소개는 못하고 대신 의사담당관실 및 정보정책

과 직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베풀어주시는 어머님과 

동생 형준, 명자, 매제, 제수씨, 조카들 항상 말없이 성원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홍연희, 아들 현수, 딸 지수, 장모님과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애정 어린 苦言 가슴 속 깊이 

사랑으로 간직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25일(음력 섣달 그믐)

                                                김 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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